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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오늘날 해상을 통해 운송되는 전체 화물량의 50% 이상이 IMO에서 정한 안
전 또는 환경오염 기준에 따른 위험물로 추산되고 있다.이들 위험물의 해상
운송과 관련된 대처방안의 마련은 1914년 SOLAS1)협약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되었으나,실제로 제도화된 것은 1948년 SOLAS협약 부속서 6장에 곡물
및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고부터이다.이후 1958년 IMO가 설립되
면서 1960년 SOLAS협약이 다시 채택되었으며,이 협약에서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부속서 7장에 수록하였다.이후 1974년 SOLAS
협약이 다시 채택되었지만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은 지금까지도 계속 부속
서 7장에 남아있다.
한편,1960년 SOLAS회의에서는 1960년 SOLAS협약 부속서 7장에 담긴 위
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을 보충하기위해 해상 위험물운송에 관한 국제코드의
개발을 위한 결의서를 채택하였다.실제로 이 국제코드 즉,IMDG 코드2)는
1961년 만들어졌으며 1965년 제4차 IMO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IMDG 코드는 이후에도 변화하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계속 개정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1985년에는 MARPOL3)협약 부속서 3장 포장상태의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의 방지를 위한 규칙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해양오염물질을 IMDG
코드의 위험물에 포함시키는 개정을 하였다.이와 같이 IMDG 코드상 위험물
의 범위가 해상안전뿐 아니라 해양환경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물질로 확대
됨으로써 해상운송 화물중 위험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위험물은 크게 포장 및 산적 상태로 분류할 수 있다.해상안전의 측면에서
보면,산적 위험물의 경우 전용 선박에 의해 운송되므로 상대적으로 위험이

1)해상에서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ConventionfortheSafetyofLifeat
Sea)을 말한다.

2)국제 해사위험물 코드(InternationalMaritimeDangerousGoodsCode)를 말한다.
3)선박으로부터 오염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ConventionforthePreventionof
Pollutionfrom Ships)을 말한다.



덜한 반면,포장 위험물의 경우 용기 또는 포장에 담겨 일반화물과 함께 운송
되기 때문에 그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그에 따른 위험도 더 큰 편이다.특히,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위험물의 경우 일일이 화물의 내용을 검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또한,이들 위험물 컨테
이너는 해상운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운송에 의해 육상운송 수단으로
계속 연결되므로 사고의 위험성이 더 가중되고 있다.특히,9.11테러사건 이
후 국제 테러의 위험성이 증대되면서 위험물 컨테이너의 관리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오염방지의 측면에서 보면,포장 위험물의 경우 그 양
이 적어 상대적으로 해양오염의 위험이 덜한 반면,산적 위험물의 경우 대량
으로 운송되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사고가 발생
되었을 때 그 피해를 줄이고,또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일도 중요
한 이슈가 되고 있다.
IMO 법률위원회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약 54건의 위험물관련 사
고가 발생하였다.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5년 6건,1997년 5건,1999년 6
건,2000년 6건,2001년 19건이며 해상 위험물 운송량의 증가와 더불어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38].이러한 위험물관련 사고는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가져옴은 물론이고,자연에 대한 환경오염을 야기하여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특히,환경에의 피해는 그것을 치유하고 복원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체계
적인 위험물관리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IMO에 보고된 2000년도 벨기에,캐나다,핀란드,노르웨이 및 영국의
포장 위험물에 대한 CIP(ContainerInspectionProgram)검사결과에 따르면
1,632개 단위화물(컨테이너)검사에서 840개 단위화물에 결함이 발견됨으로써
결함률 51.5%를 기록하고 있다.결함의 내용을 보면 컨테이너 안전승인판 및
컨테이너 구조상의 결함,컨테이너 외부의 명찰 및 표시 미비,그리고 적재 및
고박의 미비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이는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국제



규칙의 이해 및 지식부족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41].
MSC 제69차 회의에서도 컨테이너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IMO 규정의 준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회원국 정부에 대한 CIP의 정기적
인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44].이와 같은 위험물 컨테이
너의 결함은 언제든지 위험물관련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위험물
취급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고도의 지식을 습득하여야 하며,이들을 교육
및 훈련하고 최신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기관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상위험물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IMO,미국,
영국,캐나다,일본 및 싱가포르의 위험물관리체계를 조사,연구한 다음 이를
국내 위험물관리체계와 비교,검토한다.본 연구의 구성 및 내용은 다음과 같
다.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목적 및 방법 등을 소개하고,제2장에서는
국제 해상위험물 관리체계 즉,IMO 국제협약/코드와 선진 각국의 해상위험물
관리체계(미국,영국,캐나다,일본 및 싱가포르)에 대하여 기술하고,제3장에
서는 국내 해상위험물 관리체계,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술하고,제4
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한다.



2.국제 해상위험물 관리체계의 고찰

이 장에서는 국제 해상위험물 운송현황,해상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IMO 국
제협약과 관련코드의 내용,그리고 주요 선진국(미국,영국,캐나다,일본 및
싱가포르)의 해상위험물 관리체계를 각각 살펴본다.

2.1해상위험물 운송현황

2.1.1위험물의 정의

1974년 SOLAS협약 부속서 제7장은 위험물의 운송에 대해 다루고 있고,이
는 A,B,C및 D편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A편에서는 포장 또는 산적고체
형태의 위험물 운송에 대한 요건(관련 코드는 BC4)& IMDG Code),B편에서
는 산적 위험액체화학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요건(관련
코드는 IBCCode5)),C편에서는 산적 액화가스를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및 설
비에 대한 요건(관련 코드는 IGC Code6))그리고 D편에서는 포장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 운송을 위한 요건(관련 코드는 INFCode7))을 각각 규
정하고 있다.따라서 SOLAS협약에서 위험물(DangerousGoods)이라 함은 상
기 관련 코드에서 정의되고 있는 위험물을 말한다.<표 2-1>은 SOLAS협약상
위험물의 정의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물질 내용 관련 협약/코드

포장 또는 산적
고체 위험물

IMDG 코드 제2장에서 정의된 물질,<표 2-2
참조>

부속서 7장 A편
IMDG코드

<표 2-1>SOLAS협약에 의한 위험물의 정의



<표 2-2>는 IMDG 코드에 따른 위험물의 정의를 나타낸 것이다.참고로
IMDG 코드에 등재된 위험물질 중에는 1973/78년 MARPOL부속서 3장(포장
상태의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의 방지)에 따른 유해물질(HarmfulSubstances)
도 포함되어 있고,이를 코드 제2.10장에서는 해양오염물질(MarinePollutant)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4)산적 고체화물의 안전시행 코드(CodeofSafePracticeforSolidBulkCargoes)를 말한다.
5)산적 위험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국제코드(InternationalCodefor
theConstructionandEquipmentofShipCarryingDangerousChemicalsinBulk)를 말한다.

6)산적 액화가스를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국제코드(InternationalCodeforthe
ConstructionandEquipmentofShipsCarryingLiquefiedGasesinBulk)를 말한다.

7)선내에 포장된 방사성 핵연료,플루토늄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국제코
드(InternationalCodeforthesafecarriageofpackagedirradiatednuclearfuel,plutonium
andhigh-levelradioactivewastesonboardships)를 말한다.

산적위험액체화
학물 IBC코드 제17장에 등재된 산적액체물질 부속서 7장 B편

IBC코드

산적액화가스 IGC 코드 제19장에 등재된 산적 액화가스
또는 기타 물질

부속서 7장 C편
IGC코드

포장 방사능물질 INF 코드 제1장에서 정의된 방사능핵연료,
플루토늄,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속서 7장 D편
INF코드

분류 내용

제1급 화약류

1.1급 대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질 및 제품

1.2급 발사 위험성은 있으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1.3급 화재 위험성을 가지며,약간의 폭발 위험성이나 발사 위험
성 또는 그 양쪽 모두를 가지고 있으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표 2-2>IMDG코드에 의한 위험물의 분류



2.1.2HNS의 정의

HNS(HazardousandNoxiousSubstances)라 함은 1996년 HNS협약 제1장

1.4급 중대한 위험성이 없는 물질 및 제품

1.5급 대폭발 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물질

1.6급 대폭발 위험성이 없는 극도로 둔감한 물질

제2급 가스류

2.1급 인화성 가스

2.2급 비인화성,비독성 가스

2.3급 독성 가스

제3급 인화성 액체류

제4급

4.1급 가연성 고체

4.2급 자연발화성 물질

4.3급 물반응성 물질

제5급
5.1급 산화성 물질

5.2급 유기과산화물

제6급
6.1급 독물

6.2급 전염성 물질

제7급 방사성 물질

제8급 부식성 물질

제9급 기타 위험물질 및 제품



1조 5항에 정의되어 있는 물질을 말하며,그 내용은 <표 2-3>과 같다[25].여
기에 정의된 HNS는 SOLAS협약에 의한 위험물의 정의(<표 2-1>참조)와 비
교할 때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8),이는 MARPOL협약 부속서 1및 2
장에 규정된 해양오염물질인 산적 상태의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경우
SOLAS협약에 따른 위험물이 아닌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이는
HNS가 위험이 아닌 오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8)차이가 나는 부분을 <표 2-3>에 *로 표시함.

HNS 내용 관련 협약/코드

산적기름* MARPOL협약 부속서 1장 부록 1에 등재
된 산적 상태로 운송되는 기름

MARPOL협약
부속서Ⅰ

유해액체물질*

MARPOL협약 부속서 2장 부록 2에 언급
된 유해액체물질과 상기 부속서 제3(4)규
정에 따라 오염등급 A,B,C,D로 잠정
분류된 물질 및 그 혼합물

MARPOL협약
부속서Ⅱ

산적액체위험물
IBC코드 제17장에 등재된 산적 위험액체
물질 및 동 코드 제1.1.3항에 따라 주관청
및 항만국이 지정한 위험물질

IBC코드

포장 상태의 위험/
유해물질

IMDG코드에 따른 포장 상태의 위험/유
해 물질,재료 및 물품 IMDG코드

액화가스
IGC코드 제19장에 등재된 액화가스 및
동 코드 제1.1.6항에 따라 주관청 및 항만
국이 지정한 물질

IGC코드

인화점 60℃ 이하
산적 액체물질 인화점 60℃ 이하의 산적 액체물질

산적고체물질
BC코드 부록 B에 따른 화학적 위험성을
가진 산적고체물질이면서 포장 상태로 운
송되는 경우 IMDG 코드의 적용을 받는

BC코드

<표 2-3>HNS협약에 의한 HNS의 분류



2.1.3해상위험물 운송현황

전 세계적으로 해상으로 운송되는 위험물9)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그림 2-1>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
해상운송화물 및 위험물의 연도별 변동현황을 나타낸 것이다[38].이에 따르면
전체화물중 위험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51.7%,1993년 53.0%,1995년
51.4%,1997년 50.5%,1999년 44.9%,2000년 45.6%로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하
고 있지만,위험물의 양은 1991년 21억9천6백만 톤에서 2000년 28억4천6백만
톤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9)본 연구에서 위험물이라 함은 2.1.2절에서 정의한 HNS를 의미한다.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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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전 세계 해상운송화물 및 위험물의 연도별 변동

<그림 2-2>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최근 9년 동안 국내 해상운송화물 및
위험물의 연도별 변동현황을 나타낸 것이다[39].이에 따르면 위험물의 양은
1995년 2억4천만 톤에서 2003년도 3억3천만 톤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2003
년의 경우 전체 해상운송 화물량은 7억2천만 톤이고 이중 위험물의 비중이
46%로 나타났는데,이는 앞에서 소개한 전 세계 해상운송 위험물 통계자료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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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국내 해상운송화물 및 위험물의 연도별 변동

아울러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4년 동안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10)의 연도별
/검사종류별 위험물 검사실적에 따르면 위험물 검사건수가 1990년 4,559건에
서 2003년 28,911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4].

2.2IMO 국제협약 및 코드

10)1989년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로 개소된 후 2005년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으로 그 명칭이 변
경되었다.



위험물 해상운송과 관련된 IMO 국제협약으로는 SOLAS,CSC11),MARPOL,
OPRC12)및 HNSProtocol13)등이 있으며[1],이와 관련된 코드로는 IMDG,
CSS14),IBC,IGC및 INF등이 있다.SOLAS는 위험물 해상운송과 관련된 안
전 확보를 위하여,CSC는 위험물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화물용기(컨테이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그리고 MARPOL은 위험물 해상운송과 관련된 오염 방
지를 위하여,각각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표 2-4>는 위험물 해상운송과
관련된 국제협약 및 관련코드를 표로써 정리한 것이다.

2.2.1SOLAS협약

1)개요
이 협약은 일반적으로 상선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협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협약으로 간주되고 있다.첫 번째 탄생은 타이태닉(Titanic)호 사건을 계기로
1914년 채택되었고,그 후 기술발전에 따라 1929년,1948년,그리고 1960년에
각각 새로운 버전의 협약이 차례대로 채택되었다.1960년 협약은 IMO가 출범
하고 난후 처음 채택된 협약으로서,새로운 버전의 채택이 아닌 주기적인 개
정(Amendments)을 통해 기술발전과 보조를 맞추려 시도하였으나,개정절차가
지연되므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협약개정시 묵시적 수락절차15)(TacitAcceptanceProcedure)를 도입한 새

11)1972년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Convention forSafeContainers,
1972)을 말한다.

12)1990년 기름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Convention on Oil
PollutionPreparedness,ResponseandCo-operation,1990)을 말한다.

13)2000년 HNS 물질에 의한 오염사고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Protocolon
Preparedness,Response and Co-operation to Pollution Incidents by Hazardous and
NoxiousSubstances,2000)를 말한다.

14)화물 적재 및 고박을 위한 안전실무 코드(CodeofSafePracticeforCargoStowageand
Securing)를 말한다.

15)협약 개정안에 대해 전체 체약국의 2/3 이상이 찬성하여야 발효되었던 것이 1974년
SOLAS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체약국의 1/3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발효되는 것으로 바
뀌었다.



로운 1974년 SOLAS협약이 채택되었으며,이는 매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24].

2)협약의 구성 및 내용
SOLAS협약은 채택당시 협약 본문,8개장의 부속서 및 부록으로 구성되었
으나 이후 5개장의 부속서(*표시)가 추가되었으며,그 내용은 <표 2-5>와 같다.

3)관련규정

협약 관련 부속서 관련코드 비고

SOLAS

부속서 6장 CSSCode 포장위험물
부속서 7장 A편 IMDGCode 포장위험물

부속서 7장 B편 IBCCode
BCH Code 산적위험물

부속서 7장 C편 IGCCode
GCCode 산적위험물

부속서 7장 D편 INFCode 포장위험물

부속서 11-1장 PSC검사 강화

CSC 컨테이너의 강도

MARPOL 부속서 2장 IBCCode
BCH Code 산적오염물

부속서 3장 IMDGCode 포장오염물

OPRC 기름오염사고

HNSProtocol HNS오염사고

<표 2-4>위험물 해상운송과 관련된 국제협약 및 코드



SOLAS협약 부속서 중에서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것은 부속서 제6장 화물
의 운송,제7장 위험물의 운송 그리고 제11-1장 해상안전의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 등이 있다.

구성 내용

본문 13개조

부속서

제1장 일반규정

제2-1장 구조-구획,복원성,기관 및 전기설비

제2-2장 구조-방화,화재탐지 및 소화

제3장 구명설비 및 장치

제4장 무선통신

제5장 항해의 안전

제6장 화물의 운송

제7장 위험물의 운송
제8장 원자력선
*제9장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

*제10장 고속선을 위한 안전조치

*제11-1장 해상안전의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

*제11-2장 해상보안의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

*제12장 벌크 캐리어에 대한 추가조치

부록 각종 증서

<표 2-5>SOLAS협약의 구성 및 내용



⑴ 제6장 화물의 운송
이 장은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화주,선박 및 선원의 의무사항을
규정한다.CSS코드와 관련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기술한다.

⑵ 제7장 위험물의 운송
이 장은 2001.6.최종 개정되었으며 A편,B편,C편 및 D편으로 구성되어
있다.A편에서는 포장 또는 산적고체 형태의 위험물 운송에 대한 요건(IMDG
Code),B편에서는 산적 위험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요건(IBC Code),C편에서는 산적 액화가스를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및 설비
에 대한 요건(IGCCode)그리고 D편에서는 포장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 운송을 위한 요건(INFCode)등을 규정하고 있다.관련코드는 뒤에서 자
세히 소개한다.

⑶ 제11-1장 해상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
이 장은 정부검사 대행기관에 대한 권한의 위임,강화된 선박검사,선박식별
번호 및 운항요건에 관한 항만국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중 항만국 검사
와 관련된 제4규정에서는 운항상의 요건을 검사항목에 포함시켰으며 검사절차
와 관련해서는 결의서 A.742(18)16)를 참고하도록 하였다.여기서 운항상의 요
건이라 함은 선원들이 선박운항과 관련된 기본적인 선내절차에 익숙한지 여부
를 의미한다.특히,사고 발생률이 높은 여객선과 위험물 운반선에 대하여 엄
격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2.2CSC협약

1)개요

16)A.742(18):Proceduresforthecontrolofoperationalrequirementsrelatedtothesafety
ofshipsandpollutionprevention,revokedbyA.787(19).



1960년대에 해상운송을 위한 화물컨테이너의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전
용컨테이너선의 개발이 이루어졌다.따라서 1967년 IMO는 해상운송에 있어서
컨테이너화의 안전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화물컨테이너 자체의 안전
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1972년 CSC협약은 크게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첫째는 일반적으로 수
용 가능한 시험절차 및 강도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컨테이너의 운송 및 취급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인명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고,둘째는 모든 운송형태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통일된 국제안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컨테이너의 국
제적 운송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24].

2)구성 및 내용
1972년 CSC 협약은 협약 본문,2개의 부속서 및 부록(Supplement)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그 내용은 <표 2-6>과 같다[43].

2.2.3MARPOL협약

1)개요

구성 내 용

본문 16개조

부속서 1 컨테이너의 시험,검사,승인 및 보수에 관한 규정

부속서 2 구조적 안전요건 및 시험

부록 협약의 시행 및 권고

<표 2-6>CSC협약의 구성 및 내용



이 협약은 운항 또는 사고에 의해 선박으로부터 야기되는 해양환경의 오염
을 방지하는 중요한 국제협약이다.이는 1973년과 1978년에 채택된 두개의 협
약 즉,1973년 MARPOL과 1978년 MARPOLProtocol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
년 동안 개정되어 왔다.
1973년 MARPOL협약은 1973년 11월 채택되었고,모든 종류의 오염물질 즉
기름,화학물질,포장형태의 유해물질,하수,쓰레기 등에 의한 해양오염 문제
를 다루고 있다.1978년 MARPOLProtocol은 1976～1977년 사이에 발생한 다
수의 탱커사고에 대응하여 1978년 2월 개최된 탱커안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되었다.당시 1973년 MARPOL협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1978년 MARPOL Protocol은 모 협약인 MARPOL을
흡수하여 MARPOL73/78로 불리어졌고,이는 1983년 10월 발효되었다[24].

2)구성 및 내용
MARPOL협약은 채택당시 협약 본문,5개장의 부속서 그리고 2개의 의정서

구성 내 용

본문 20개조

부속서

제1장 기름에 의한 오염의 방지

제2장 산적상태의 유독액체물질에 의한 오염의 방지

제3장 포장상태의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의 방지

제4장 선박으로부터 하수에 의한 오염의 방지

제5장 선박으로부터 쓰레기에 의한 오염의 방지

제6장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의 방지

<표 2-7>MARPOL협약의 구성 및 내용



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1개장의 부속서가 추가되었으며,그 내용은 <표 2-7>과
같다.

3)관련규정

⑴ 제1장 기름에 의한 오염의 방지
이 장은 해양에서의 기름오염방지를 위한 유조선의 구조 및 설비 그리고 선
박의 유성수 배출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재화중량 20,000톤 이상의 신조
유조선은 SBT/PL17)를 갖추어야 하며,이는 화물유 탱크에 밸러스트수를 적재
하지 않고도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흘수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용량이
어야 한다.그리고 신조 유조선은 구획 및 손상복원성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충돌 또는 좌초에 의한 손상 후에도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한편 기준 유조
선에 대해서는 COW18),CBT19)시스템을 각각 도입하였다.

⑵ 제2장 산적상태의 유독액체물질에 의한 오염의 방지
이 장은 산적상태로 운송되는(케미컬 탱커에 의해 운송)유독액체물질에 의
한 오염의 제어를 위한 조치 및 배출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유독액체물
질로서 250가지 물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리스트에 등재되었으며,이는

17)SegregatedBallastTankwithProtectiveLocation의 약자.이는 SBT를 양 side에 배치함으
로써 충돌에 의한 선체손상으로부터 화물탱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1978년 MARPOL
Protocol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18)CrudeOilWashing(원유세정)의 약자.양하 중인 화물(원유)의 일부를 이용하여 양하 중인
탱크를 세정하는 방식으로,이를 통해 탱크 내에 잔류하는 화물 및 화물 찌꺼기를 크게 줄일
수 있고 결국 해양오염의 방지에 기여한다.

19)DedicatedCleanBallastTank(전용밸러스트탱크)의 약자.기존유조선이 제품유를 적재했을
때 화물탱크의 일부를 비워 전용밸러스트 탱크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의정서 Ⅰ 유해물질이 관련된 사고의 보고

의정서 Ⅱ 중재



다시 A,B,C,D류로 분류되어 각각 다른 배출조건이 적용된다.어떤 경우에
도 이들 유독액체물질을 함유한 잔류물을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12마일 이
내에서 배출할 수 없다.특별해역20)내에서는 더 엄격한 제한이 가해진다.

⑶ 제3장 포장상태의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의 방지
이 장은 포장상태 즉 컨테이너,이동식탱크 또는 도로와 철도이용 탱크차로
운송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방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이
부속서는 적용,포장,표시 및 표찰,서류,적재,적재량의 제한,적용제외,운
항상의 요건에 대한 항만국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IMDG코드에는 이 부
속서의 규제대상인 해양오염물질이 분류되어 있다.

2.2.4OPRC협약

1)개요
이 협약은 대형 기름오염사고 대응시 국제적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채택되었다.협약 당사국은 국내적으로 또는 주변 국가들과 협력하여 기
름오염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선박은 선내에 기름오염 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며,당사국의 관할 하
에 있는 외해시설물의 운영자도 기름오염 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한다.또
한,선박은 기름오염사고 발생시 연안국에 보고하고,협약에 따른 후속 대응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협약은 당사국에 기름오염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의 비축,훈련의 시행
및 비상계획의 개발 등을 요구하고 있다.당사국은 또한 대형 기름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 국가에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공된 도움의 변제
를 위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20)부속서 2장의 특별해역으로 발틱해와 흑해가 지정되었고,이후 남극해(1992년 10월)가 추가
로 지정되었다.



2)구성 및 내용
이 협약은 협약 본문과 1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그 내용은 <표
2-8>과 같다.

구성 내 용

본문

제1조 일반적 의무

제2조 정의

제3조 기름오염비상계획서

제4조 기름오염 보고절차

제5조 오염보고에 대한 조치

제6조 국가간 및 지역간 방제체제

제7조 국가간 오염방제 협력

제8조 연구 및 개발

제9조 기술협력

제10조 양자간 및 다자간 오염방제체제 증진

제11조 다른 협약과의 관계 및 국가 동의

제12조 기구설치

제13조 협약평가

제14조 개정

제15조 서명,비준,수용,승인 및 조인

<표 2-8>OPRC협약의 구성 및 내용



3)관련규정

⑴ 기름오염 비상계획서(제3조)
각 당사국은 선박,해양시추선,유류취급시설 및 항만당국이 유류오염 비상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⑵ 기름오염 보고절차(제4조)
선장,항만 및 유류취급 시설의 책임자는 오염사고 발생시 그 사실을 당사
국 또는 연안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⑶ 국가간 지역간 방제체제(제6조)
각 당사국은 유류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방제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⑷ 양자간 및 다자간 오염방제 체제 증진(제10조)
각 당사국은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여 유류오염사고에 관한 지역방
제체제의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발효

제17조 폐기

제18조 기탁

제19조 언어

부속서 원조비용의 변제



2.2.5HNS의정서

1)개요
1990년 OPRC 협약이 기름오염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HNS의정서는
HNS물질이 관련된 오염사고를 대상으로 하며,내용은 OPRC와 유사하다.여
기서 HNS(HazardousandNoxiousSubstances)는 HNS협약에 정의되어 있
고 그 목록 또한 제시되어 있다.이에는 기름,위험/유해 물질로 정의된 기타
액체물질,액화가스,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물질,포장상태로 운송되
는 위험/위해 물질,그리고 화학적 위험을 가진 것으로 정의된 고체산적물질
등이 포함된다[25].

2)구성 및 내용
이 협약은 협약 본문과 1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그 내용은 <표
2-9>와 같다.

구성 내 용

본문

제1조 일반적 의무
제2조 용어정의
제3조 비상계획 및 보고
제4조 국가간 지역간 대응대비체제
제5조 오염방제에 대한 국제협력
제6조 연구 및 개발
제7조 기술협력
제8조 대응대비에 관한 양자 및 다자 협력의 증진
제9조 타 협약 및 협정과의 관계

<표 2-9>HNS의정서의 구성 및 내용



3)관련규정

⑴ 국가간 지역간 대응대비체제(제4조)
대형 HNS오염사고발생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효율적으로 대응하
기 위하여 방제조치에 필요한 관계기관별 임무분담,사고대응절차와 방법 등
을 규정한 국가방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⑵ 대응대비에 관한 양자 및 다자 협력의 증진(제8조)
HNS사고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양자,다자,지역간 방제협력 체제를 구
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2.6IMDG코드

1)개요

제10조 제도상의 배치
제11조 의정서의 평가
제12조 개정
제13조 서명,비준,수락,승인 및 가입
제14조 다중 법률 국가
제15조 발효
제16조 폐기
제17조 기탁
제18조 언어

부속서 원조비용의 변제



제2차 세계대전 후 화학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화학제품의 해상수송량
도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이에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위험물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고,마침내 1960년
SOLAS협약 부속서 제7장(위험물 운송)을 채택하게 되었다.동시에 동 부속
서를 보충할 수 있는 국제코드를 채택하도록 권고받은 IMO는 1956년 UN권
고21)를 기초로 소위 IMDG 코드를 완성하였으며,이는 1965년 총회결의서
Res.A81(4)로 채택되었다.
IMDG 코드는 1965년 채택된 이래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그 외형과 내용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그리고 MSC는 IMO로 하여금 적기에 상황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코드를 개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IMDG코드에 대한 개정은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하나는 회원
국들이 직접 IMO에 제안하여 이루어지는 개정이고,다른 하나는 모든 형태의
운송에 대한 기본요건을 규정한 UN 위험물운송에 관한 권고의 변화에 맞추
기 위한 개정이다.후자는 보통 2년을 주기로 이루어지는데,이를 통해 복합운
송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다.최근의 개정은 2002년 5월 제
75차 MSC회의에서 채택되었는데 이를 통해 IMDG 코드는 2004년 1월 1일부
터 강제되었다.그러나 일부 규정22)은 여전히 권고규정23)으로 남아있다.

21)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위험물운송전문가위원회가 완성한 위험물의 적용,분류,품목,표
시 및 운송서류 등에 관한 보고서

22)1.3,1.4,2.1.0,2.3.3,3.2,5.4.5,7.3.7.9.3,부록 B등
23)법적 측면에서 IMDG 코드는 모두 강제규정이다.그러나 권고적 성격의 규정은 코드 내에
서 “shall”대신 “should”로 표기하여 구분하고 있다.



2)구성 및 내용
이 코드는 제1권,제2권 및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으며,그 구성 및 내용은
<표 2-10>과 같다[42].

구성 내용

제1권

제1장 일반규정,용어정의 및 교육

제2장 분류

제4장 포장 및 탱크규정

제5장 운송절차

제6장 포장용기,중형산적용기,대형용기,이동식탱크,집합형
가스 컨테이너 및 도로용 탱크차량의 구조 및 시험

제7장 운송과 관련된 규정

제2권

제3장 위험물 목록 및 제한된 양의 예외

부록A 일반 및 별도명칭 없음,적정선적명 목록

부록B 물질명 해설

색인 물질 또는 품목,해양오염물질,급,유엔번호

부속서 비상조치지침,의료응급처치,사고시 보고절차,포장 화물운송 단
위물 수납지침,INF코드,살충제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권고 등

<표 2-10>IMDG코드의 구성 및 내용



3)관련규정

⑴ 제1권
① 일반규정,정의 및 교육(제1장)
일반규정,용어정의,측정단위와 약어,훈련,보안규정(32차 개정시 추가,권
고사항)
② 분류(제2장)
서론,1급/화약류,2급/가스류,3급/인화성액체,4급/가연성고체,자연발화
성 물질 및 물반응성 물질,5급/산화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6급/독성 및 전
염성물질,7급/방사성물질,8급/부식성물질,9급/기타의 위험물질 및 제품,해
양오염물질
③ 포장 및 탱크 규정(제4장)
포장용기,중형산적용기(IBCs)24)및 대형용기의 사용,이동식탱크 및 집합형
가스컨테이너(MEGCs)25)의 사용,산적용기의 사용
④ 운송절차(제5장)
일반규정,포장화물 및 IBCs의 표시 및 표찰,화물운송단위물의 표찰 및 표
시,서류
⑤ 포장용기,중형산적용기,대형용기,이동식탱크,MEGCs및 도로용 탱크
차량의 구조 및 시험(제6장)
포장용기의 구조 및 시험규정(6.2급 물질용은 제외),압력용기,에어로졸 및
소형가스용기의 구조 및 시험규정,6.2급 물질 포장용기의 구조 및 시험규정,
7급 물질 포장화물의 구조,시험 및 승인규정,중형산적용기의 구조 및 시험
규정,대형용기의 구조 및 시험규정,이동식탱크 및 MEGCs의 설계,구조,검
사 및 시험규정,도로용 탱크차량에 대한 규정,산적용기의 설계,구조,검사
및 시험규정(제32차 개정시 추가)

24)IBCs,IntermediateBulkContainers의 약어이다.
25)MEGCs,Multiple-ElementGasContainers의 약어이다.



⑥ 운송과 관련된 규정
적재,격리,사고발생시의 특별규정 및 위험물과 관련된 화재예방조치,
선박에 선적된 화물운송단위의 운송,화물운송 단위물 내의 위험물 수납,바지
운반선의 위험물 운송,온도제어 규정,폐기물 운송,면제,승인 및 증명서 등.

⑵ 제2권
① 위험물 목록 및 제한된 운송에 대한 예외사항(제3장),일반사항,위험물
목록,위험물질,재료 또는 제품에 적용 가능한 특별규정,소량의 위험물
② 일반 및 별도명칭 없음,적정선적명 목록(부록 A)
③ 물질명 해설(부록 B)
④ 색인

⑶ 부속서
위험물 선박운송을 위한 비상조치절차(EmS:EmergencySchedule),위험물
관련사고시 응급처치법(MFAG26):MedicalFirstAidGuide),사고시 보고절
차,화물운송단위물 수납지침,방사성 핵폐기물의 안전한 운송(INF코드),선
박에서 살충제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권고,부록 등.

2.2.7CSS코드

1)개요
선박의 부적절한 고박,차량과 컨테이너의 불충분한 화물적부 및 고박으로
인하여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화물고박에 관한 각종 규정
들을 고려하여 IMO가 CSS코드를 개발 및 채택하였다.CSS코드는 SOLAS
제6장(화물의 운송)A편(일반규정)제5조 적재 및 고박,제7장(위험물의 운송)
A편(포장된 형태 및 산적고체 위험물의 운송)제6조 적재 및 고박,73/78

26)위험물로 인한 인명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방법.위험물에 따라 의료응급처치
법의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위험물사고시 해당번호에 기재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MARPOL부속서 제3장(포장형태의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의 방지)제5조 적재
와 관련이 있다.

2)코드의 구성
이 코드는 13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그 내용은 <표 2-11>과 같다.

구성 내용

1장 컨테이너 운송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 및 설비되지 아니한 갑판
컨테이너의 안전한 적부 및 고박

2장 이동식 탱크의 안전한 적부 및 고박

3장 이동식 용기의 안전한 적부 및 고박

4장 바퀴달린 화물의 안전한 적부 및 고박

5장 기관차,변압기 등과 같은 중량화물의 안전한 적부 및 고박

6장 강판코일의 안전한 적부 및 고박

7장 중량 금속제품의 안전한 적부 및 고박

8장 묘쇄의 안전한 적부 및 고박

9장 산적고철의 안전한 적부 및 고박

10장 연성 중형산적용기의 안전한 적부 및 고박

11장 갑판하부에 적재되는 원목의 고박기준 등

12장 규격화물의 안전한 적부 및 고박

13장 규격화되지 않은 화물용 고박장치의 효율적인 평가방법

<표 2-11>CSS코드의 구성 및 내용



2.2.8IBC코드

1)개요
IMO는 산적액체 화학물질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1971년 BCH Code27)를 처음 채택하였다.이후 새로운 규칙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83년 IBC코드를 Res.MSC4(48)로 다시 채택하
였으며 이는 1986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이 코드는 SOLAS부속서 제7장과 MARPOL부속서 제2장의 시행을 위한
실행규칙이며,개정할 경우 MSC및 MEPC의 승인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이
코드는 1983년에 제정된 이후 1986년,1990년,1994년 및 1998년에 걸쳐 수차
례 수정,보완되었으며,1986년 7월 1일 이후 건조된 케미컬 탱커에 적용된다.

2)코드의 구성
이 코드는 21개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그 구성 및 내용은 <표
2-12>와 같다.

27)BCH Code,CodefortheConstruction and EquipmentofShipsCarryingDangerous
GoodsChemicalsinBulk의 약어이다.

구성 내용

1장 일반사항

2장 선박의 잔존능력요건 및 화물탱크의 배치

3장 선체의 배치

4장 화물의 용기

5장 화물의 이송

<표 2-12>IBC코드의 구성 및 내용



6장 구조물의 재질

7장 화물온도의 제어

8장 화물탱크 증기 배출관 및 가스프리장치의 배치

9장 환경제어

10장 전기설비

11장 방화 및 소화

12장 화물구역의 기계식 통풍

13장 계측장치

14장 인명보호 장비

15장 특수화물에 관한 요건

16장 운항업무에 관한 요건

16A장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추가요건

17장 화물별 최소요건

18장 규정적용 제외 화물의 목록

19장 액체화학폐기물 소각선박에 관한 요건

20장 액체화학폐기물의 수송

부록

1 국제 위험화학물 산적운송 적합증서 양식

2 산적운송 위험화학물의 색인

3 관련 의결사항

4 화물탱크 벤트장치 및 가스프리장치의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

5 케미컬 탱커를 위한 포말장치의 용량 계산



2.2.9IGC코드

1)개요
산적액체 화학물질의 운송과 마찬가지로 IMO는 액화가스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현존선 코드28)를 Res.A 328(9)로 채택하였
으나 기술발전에 따라 1973년 GCCode29)로 대체되었다.다시 새로운 규칙 개
발의 필요성에 따라 1983년 IGC 코드가 Res.MSC 6(48)로 채택되었다.이 코
드는 SOLAS부속서 제7장의 시행을 위한 규칙으로 1986년 7월 1일 이후 건
조된 선박에 적용된다.

2)특징
이 코드의 기본 골간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위험특성을 지닌 화물의 수송
과 관련한 선박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추가적으로 발생가능한 위험성
은 냉동 또는 압력 상태하에 운송되는 화물에 의해 초래될 수 있다.충돌 혹
은 좌초로 인해 화물탱크가 손상을 입을 경우 적재된 화물을 통제할 수 없는
누출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이러한 누출은 화물의 확산과 증발을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 선체의 파손을 야기할 수 있다.따라서 코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고 최신 기술과 지식에 바탕을 두
고 있다.코드의 구성은 IBC코드와 유사하나 액화가스의 특성을 추가하고 있

28)CodeforExistingShipsCarryingLiquifiedGasesinBulk를 말함.
29)GC Code,CodefortheConstructionandEquipmentofShipsCarryingLiquifiedGases
inBulk의 약어이다.

6
다른 화물을 포함한 8～60%의 과산화수소 용액의 운송을 위한 탱
커,또는 과산화수소를 운송한 후에 다른 화물의 운송을 위한 탱
크의 검사,세정,보호막 도포 및 선적 절차



으며 코드의 적용선박이 산적액체 화학물질을 운송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IBC코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3)코드의 구성 및 내용
이 코드는 19개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그 구성 및 내용은 <표
2-13>과 같다.

구성 내 용

1장 적용선박 및 적용화물,위험성,용어 정의,검사 및 증서

2장 선박의 종류를 1G,2G,2PG,3G로 구분,선박의 감항성 및 손상
시 복원성

3장 화물창,선실,펌프룸,에어록,연료 및 밸러스트 탱크 등의 배치

4장 탱크의 종류를 일체형,맴브레인,세미-멤브레인,독립형(A,B및
C형)및 내부방열식 탱크로 구분하고 그들의 설계 기준

5장 화물하역을 위한 관장치 및 밸브류의 기준

6장 철판,파이프,화물창 등에 사용되는 선재의 요건을 5가지로 구분
및 그 시험 기준

7장 화물압력 및 온도제어

8장 화물탱크의 통기장치

9장 “불활성”또는 “건조”의 환경제어

10장 전기시설

11장 방화 및 소방

<표 2-13>IGC코드의 구성 및 내용



2.2.10INF코드

1)개요
1986년 방사성 핵연료(INF:Irradiated NuclearFuel)을 운송하던 훼리선
MobyPrince호에서 900℃가 넘는 고온의 화재가 45시간 동안 발생하는 사고
가 발생하였다.이에 IMO는 이러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요건을 검
토하기 시작하여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도움으로 초안이 만들어졌
고 그 후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추가로 참여하였다.
그 결과 1993년 IMO 총회에서 플루토늄 및 고준위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사
용후 핵연료규칙(INFCode,Res.A.748(18))이 채택되었으며,이는 다시 1999
년 5월 SOLAS개정(2001년 1월 1일 발효)을 통해 강제코드가 되었다.

12장 펌프룸,전동기실,화물창 구역 등의 통풍장치

13장 계측기 및 가스탐지기

14장 안전장구,응급장비 등 인명보호

15장 화물탱크의 충전한도

16장 화물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장치

17장 선재의 사용제한,최대허용탱크는 3,000,일부 물질별 특별요건

18장 화물정보내용,종사자훈련,공간의 출입시 주의사항,화물이송 등
운영요건

19장 물질별 요건

부록 국제 액화가스운송 적합증서 양식



2)코드의 구성 및 내용
이 코드는 11개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그 구성 및 내용은 <표
2-14>와 같다[35].

구성 내용

1장 일반사항,정의,적용,검사 및 증서

2장 손상복원성

3장 방화

4장 화물창의 온도제어

5장 선박구조

6장 화물고박설비

7장 전원공급

8장 방사능 보호장비

9장 관리 및 훈련

10장 선내비상계획

11장 사고의 보고

부록 국제 사용 후 핵연료운송 적합증서 양식

<표 2-14>INF코드의 구성 및 내용



2.3미국

2.3.1관련법규

미국의 위험물관련 법규로는 연방법(USC:UnitedStatesCode)과 연방규칙
(CFR:CodeofFederalRegulation)이 있다.

1)연방법
연방법은 Title1(일반규정)부터 Title50(전쟁 및 국가방위)까지 총 50개의
Title로 구성되어 있고,이중 Title49(운송)제51장(위험물의 운송)에서 위험물
운송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위험물 운송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51장은 1편
(목적)부터 27편(권한의 위임)까지 총 27편으로 나누어져있고,모든 운송수단
(선박,자동차,기차 및 항공기 등)에 적용된다[7].

2)연방규칙
연방규칙은 연방법의 시행규칙이다.이는 Title1(일반규정)에서 Title50(야
생동물 및 어업)까지 총 50개의 Title로 구성되어 있고,이중 Title49(운송)에
화물운송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9].연방규칙은 연방법과 달리 위험물
운송 분야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관할관청과 운송수단별로 분리하여 규정하
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련법규 모두를 교통부에서 총
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과 통일성을 갖도록 한 것이 특
징이다[8].



2.3.2관할관청

1)교통부

⑴ 조직
교통부(DOT:DepartmentofTransportation)는 산하에 연방항공청,연방고
속도로청,연방철도청,국가고속도로 교통안전청,연방운송청,세인트로렌스 수
로개발기구,해사청,연구/기술개발청,파이프라인/위험물 안전청,그리고 연
방자동차 안전청 등 10개의 청으로 나누어져 각각 할당된 고유의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5].

⑵ 업무
① 연방항공청(FAA)
이는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제작,운항,면허발급,
그리고 보수유지와 관련된 법규 및 기준의 제정과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② 연방고속도로청(FHWA)
이는 국가의 안전,경제의 활성화,삶의 질,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정부 및 기타 단체와 협력하여 고속도로 운송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③ 연방철도청(FRA)
이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철도수송을 증진시키는 업무를 담당한다.국가
전체의 철도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이를 위해 안전검사관을 임명하여 철도
가 안전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고 있는지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④ 국가고속도로 교통안전청(NHTSA)
이는 자동차사고로부터 사망,상해,경제적 손실 등을 줄이기 위한 책임을
지닌다.이를 위해 자동차 및 관련 장비의 안전성능 기준을 제정,시행하며 지
방정부로 하여금 효과적인 지역고속도로 안전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



와준다.
⑤ 연방운송청(FTA)
이는 도시와 공동체를 위한 효율적인 대중교통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도와
준다.이를 위해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계획하고,만들고,운영하는 것을 도와
주며 이는 재정,기술,계획 등의 원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⑥ 세인트로렌스 수로개발기구(SLSDC)
이는 오대호와 대서양 사이의 상업/비상업용 선박을 위한 안전하고,신뢰할
수 있고,효과적인 수로의 운영 및 유지를 담당한다.그리고 캐나다와 협력하
여 오대호와 세인트로렌스강 수로의 안전운항,선박점검,교통통제,항로표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⑦ 해사청(MARAD)
이는 국내해상무역 및 상당 부분의 국제해상무역을 담당하고,나아가 전쟁
또는 비상시 해군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미국상선대의 유지 및 개발을
담당한다.또한 국가가 적절한 조선/수리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⑧ 연구/기술개발청(RITA)
이는 미국의 수송체계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기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
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이다.주로 현신적인 기술의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
는 수송관련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⑨ 파이프라인/위험물안전청(PHMSA)
이는 매일 80,000건 이상 선적되는 미국내 위험물질의 운송 및 국내 에너지
의 64%를 차지하는 파이프라인에 의한 운송의 안전을 담당한다.이를 위해 위
험물질과 파이프라인 운송과 관련된 사망과 상해의 억제를 위한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⑩ 연방자동차안전청(FMCSA)
이전에는 연방고속도로청에 속해있었으나 1999년 자동차안전개선법에 따라
2000년 1월 교통부내에 새로이 설치되었다.FMCSA는 자동차관련 사망 및 상
해를 방지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2)연안경비대

⑴ 조직
1770년 마약단속 및 밀수감시를 위해 재무성 산하에 설립된 세관감시선단으
로 처음 출범한 연안경비대(USCG :UnitedStatesCoastGuard)는 1915년 인
명구조대와 통합되었고,이후 교통부 산하에 있다가 2001년 9.11테러사건을
계기로 2003년 3월 국토안보부로 이관되어 국경안전국 소속이 되었다.
연안경비대는 자원/재정 조달과,해상안전/환경보전과,정보/기술과,취득
과,시스템과,인사과,운영과 등 총 9개의 부서를 두고 있으며,해상안전 및
오염관리는 해상안전/환경보전과에서 담당한다[38].지역조직으로는 대서양 및
태평양 지역사령부가 있으며,그 산하에 각각 5개의 지구(제1,5,7,8,9지구)
와 4개의 지구(제11,13,14,17지구)가 있다[8].

⑵ 업무
처음에는 세관감시업무가 주된 것이었지만,타이태닉호 침몰로 빙산순찰업
무가 추가되었고,현재는 항로표지의 설치 및 유지,항행정보의 통지,해기면
허의 관리,선위통보제도,해상레저보트의 안전 확보,선박검사,선박교통관제,
항장,PSC,수색구조,해양오염방제,충돌 및 좌초 등에 대한 사고원인조사,항
만보안,쇄빙,불법이민,마약단속,불법어로 등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
다.또한,전쟁시에는 해군에 편입되어 전쟁을 수행하고 해상에서 발생되는 모
든 업무를 수행한다.그리고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국가대응팀(NRT:National
ResponseTeam)의 부의장,지역대응팀(RRT:RegionalResponseTeam)의 공
동의장,연안지역 현장방제책임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해양오염방제기구
(MSRC:MarineSpillResponseCorporation)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독자
적인 방제 자원 및 능력을 갖추고 방제작업을 수행하나,대규모 사고 시에는
연안경비대가 직접 방제업무를 담당한다[38].



2.3.3검사기관

1)교통부
연방위험물운송법에는 위험/유해 물질의 안전한 운송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
통부장관이 연방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연방조사관은 교통부
산하 연구특별계획관리청의 위험물집행과 소속으로 운송 중인 위험물에 대하
여 안전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벌금을 부과하는 업무
를 담당한다[28].

2)연안경비대

⑴ 위험물 컨테이너의 점검
해상으로 운송되는 포장위험물의 대부분은 컨테이너에 수납되어 운송되고
있다.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ContainerInspectionProgram)는 컨테
이너에 수납된 위험물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검사하는
프로그램이다.연안경비대는 연방위험물운송법,항구/수로안전법 및 국제컨테
이너안전법을 근거로 CIP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이는 IMO가 포장위험물의
국제간 안전운송을 위하여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권고사항이기도 하다30)
[28].연안경비대는 1980년대부터 준비하여 1992년부터는 본격적인 CIP를 실시
하고 있으며 9.11테러를 계기로 더욱 강화되었다[11].
연안경비대는 CIP를 시작하면서 1994년 관련 교육을 위하여 컨테이너검사
교육지원팀을 교통부 소속 교통안전연구원에 설치하였다.이 팀은 위험물컨테
이너의 검사와 관련하여 연안경비대 검사관들을 주로 교육시키는 기능을 담당
하지만,그 외에도 세관,국방부 등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담당자 그리고 산업
체 관련자들의 교육 및 훈련도 담당한다[27].

30)IMO는 1998년 5월 MSC/Circ.859“위험물을 운송하는 화물수송단위(CTUs)에 대한 점검
계획”을 통해 위험화물 포장용기에 대한 검사를 촉구하였다.



⑵ 항만국통제
연안경비대는 IMO의 PSC와 별도로 선사와 용선자에 대한 강화된 검사제도
를 도입하여 결함선박을 운항하는 선사나 용선자에 대해 통제를 시행해 왔다.
보통 항만국통제관은 위험물운송에 필요한 서류가 본선에 비치되어 있는지를
먼저 검사하고,필요하면 현장검사를 수행한다.지역별로 항만국통제에 따른
선박점검의 목표는 조금씩 다르다.세계 경제의 3대 지역인 미국,유럽,아시
아를 대표하는 항만국통제 점검실적을 비교하면 <표 2-15>와 같다[45][47][50].

상기 표에 의하면 USCG의 출항정지율이 타 지역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
는데 이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CIP를 통해 선박의 안전관리 수준이 전체적으
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국가화물국
국가화물국(NCB :NationalCargoBureau)은 1952년 5월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하였으며,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5].

⑴ 화물의 고박,선적 및 적재에 대한 검사 및 증서발급
․중량 또는 장척 화물에 대한 특별검사를 포함한 갑판상하 일반화물의 고
박,선적 및 적재 검사
․산적곡물에 대한 선적검사

MOU Paris Tokyo USCG

점검선박척수 20,316 21,400 11,054

출항정지척수 1,187 1,393 176

출항정지율 5.84% 6.51% 1.6%

<표 2-15>2004년 지역별 항만국통제 현황



․연방규칙에 따라 폭발물과 포장 또는 산적위험물의 적재검사
․선창에 대한 선적전 청결 및 상태 검사

⑵ 용적 및 중량 검사
화물 및 용적측정 검사,적양하 화물량의 결정,그리고 선박 및 부선의 탱크
계측 검사

⑶ 컨테이너 검사
세관봉인 하에 운송되는 컨테이너 및 도로차량의 검사 및 증서발급,각종
컨테이너 검사 -상태검사,수납검사,손상검사,임대목적의 컨테이너 검사,갑
판상 컨테이너 고박검사 등

⑷ 위험물관련 서비스
연안경비대규칙 및 IMDG 코드에 따라 위험물수납 컨테이너의 검사,위험물
운송에 대한 자문서비스,위험물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

⑸ 기타 화물관련 서비스
화물관련 모든 문제의 자문서비스,특수화물에 대해 정부,선주,보험사 및
화주가 요구하는 특별검사,수출입 비포장 자동차의 검사,화물구획 및 하역설
비에 대한 상태검사,양하전후의 화물상태를 포함한 선창검사,정부를 대신하
여 국제규정에 따라 산적곡물에 대한 선적계획의 승인 등

2.3.4미국 해상위험물 관리체계의 특징

1)관련법규 측면
미국의 위험물관련 법규는 연방법과 연방규칙 내에 포함되어 있고,모든 운
송수단 즉 육상,해상 및 항공 운송을 총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따
라서 운송수단에 따른 관련 법규 또는 규정에 차이가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관할관청 측면
미국의 위험물운송 관할관청은 크게 교통부와 연안경비대로 나누어져 있다.
교통부는 위험물운송과 관련된 정책입안,프로그램 개발,입법 및 기준의 제
정,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연안경비대는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해상안전 및 오염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따라서 위험물관련 대부분
의 업무는 교통부가 담당하되,해상운송 분야의 일부업무를 연안경비대가 분
담하고 있다.

3)검사기관 측면
검사기관은 교통부,연안경비대 및 국가화물국이 있다.교통부와 연안경비대
는 국가기관으로서 서로 소속은 다르지만 두 기관 사이에 유기적인 업무협조
와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예를 들면,교통부산하 교통안전연구원에서
연안경비대의 컨테이너 검사관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협조하고 있다.국가화물
국은 비영리법인으로 국가를 대신하여 화물관련 모든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
다.즉,국가화물국은 법인이면서 국가기관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화물관
련 모든 검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전문,집중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4영국

2.4.1관련법규

영국의 위험물관련 법규는 상선법(MerchantShipping Act)과 상선규칙
(MerchantShippingRegulation)이 있다.



1)상선법
상선법은 Part1(영국 선박)부터 Part13(추가 관청)까지 총 13Part316조로
구성되어 있고,이중 87조(85조의 추가규정 :위험물)에서 위험물 안전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표시/신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256조에서는 검사관 및 검
정인의 임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18].

2)상선규칙
상선규칙은 분야별로 여러 규칙들이 만들어져 있으며,이중 위험물관련 규
칙으로는 1995년 상선규칙(위험물 또는 오염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보
고요건)과 1996년 상선규칙(선박 점검/검사 단체),1997년 상선규칙(위험물 및
해양오염물질)등이 있다.

⑴ 1995년 상선규칙
이 규칙은 1조(인증 및 개시)부터 19조(해사/연안경비청의 의무)까지 총 19
개조로 구성되어 있고,이중 2조(용어설명 및 폐지)에서 위험물이란 “IMDG
코드,IGC코드 19장 및 IBC코드 17장에서 분류된 화물”로,오염화물이란
“MARPOL 부속서 제1장에서 정의된 유류,제2장에서 정의된 유해액체물질
및 제3장에서 정의된 유해물질”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4조(관할관청)에서 해
사/연안경비청(Maritimeand Coastguard Agency)을 관할관청으로 지정하고
있고,5조(위험물 및 오염화물 운송선박에 의한 통지)에서 선박은 입출항시 관
할관청에 선적위험물에 관한 정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8].

⑵ 1996년 상선규칙
이 규칙은 1조(인증 및 개시)부터 8조(방어)까지 총 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
며,이중 2조(용어설명)에서 대행기관(Authorized Organization)및 인가기관
(RecognizedOrganization)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다[18].



⑶ 1997년 상선규칙
이 규칙은 1조(인증,개시 및 폐지)부터 25조(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위
반)까지 총 2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이중 12조(컨테이너 또는 차량 수납검
사증)에서 컨테이너 또는 차량 수납검사증의 기재사항,제시기관,면제 및 용
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18].

2.4.2관할관청

1)교통부
교통부(DfT:DepartmentforTransport)는 1983년 무역산업부(Department
ofTradeIndustry)의 해운국(MarineandShippingSections)이 독립되어 처음
교통부가 되었다.그 후 1997년 6월 환경부와 통합하여 DETR(Departmentof
Environment, Transport and Regions)이 되었고, 2001년 5월 DTLR
(DepartmentofTransport,LocalgovernmentandRegions)을 거쳐 2002년 5
월 교통부가 되었다.
교통부는 산하에 4개의 그룹(운전자,차량 및 운영자 그룹,철도,항공,물류
및 해사 그룹,인도 및 보안 그룹,도로,지역/지방운송 그룹 )과 1개의 별청
(고속도로청)으로 구성되어 있다.우리나라 해양경찰청에 해당되는 해사/연안
경비청(MCA :MaritimeandCoastguardAgency)은 철도,항공,물류 및 해
사 그룹 산하에 있다.교통부내 해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철도,항
공,물류 및 해사 그룹이며,해상에서의 인명보호와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 보
호를 위하여 기본정책을 입안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17].



2)해사/연안경비청

⑴ 조직
교통부 산하 관청인 MCA는 1998년 4월 1일 연안경비청(TCA)과 해상안전청
(MSA)이 통합함으로써 탄생되었다.MCA는 청장 산하에 5개 부서(방제기동
과,품질표준과,인적자원과,재무과,기술서비스과)가 있다[18].
2004년 현재 46개 지방사무소가 있고,영국 연안의 30개 주요 지역에 6개의
구조조정본부와 12개 구조지부를 각각 가지고 있다.전체 직원은 약 1,165명이
고 이와 별도로 3,250명이 넘는 자원봉사 보조요원들이 활동하고 있다.해사/
연안경비청 내에는 별도의 왕실해안경비대(HerMajesty'sCoastguard)가 영국
연안,항만 및 강 입구지역의 수색과 구조에 대한 책임 및 999비상호출 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4].

⑵ 업무
해사/연안경비청은 해상에서의 인명보호와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
하여 정부의 해상안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오염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현장의 지휘 혼란을 제거하고 신속한 오염방제가
가능하도록 장관대행자(SecretaryofState'sRepresentative)가 현장에서 방제업
무를 총지휘한다.이 사람은 평소 조직체계상 MCA에 소속되어 있으나 고유
업무는 장관에게 직보하는 특전이 부여되어 있다.해양오염방제는 대규모 방
제시 국가가 운영하는 해양유류오염통제단(MPCU)이 수행하며,민간 유류오염
방제회사(OSRL)도 있다.MCA는 우리나라 해양경찰청과 같은 공무원 조직이
나 우리나라처럼 해상범죄에 대한 기소권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우리나라 해
양수산부의 안전관리관실 업무와 해운물류국의 선원관리와 항만관제업무,그
리고 해양경찰청의 오염방제와 수색 및 구조업무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조
직이다[4].



2.4.3검사기관

1)교통부
해사/연안경비청의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즉,전략적 목적결정,자원의 배
치,연간 달성목표의 설정 등에 책임이 있으며,해상에서의 인명보호와 해상안
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기본적인 정책 입안을 맡고 있다.그리고 교통
부 장관은 필요에 따라 검사관 및 검정인을 임명할 수 있다[18].

2)해사/연안경비청

⑴ 위험물 컨테이너의 점검
1996년부터 MCA는 항만구역 내에서 위험물적재 컨테이너 및 동 컨테이너
를 운송하는 선박에 대하여 PSC의 일부로서 외관 및 개방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⑵ 항만국통제
해사/연안경비청의 기본임무는 영국 선박이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따라 적합
하게 운항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선원들의 해기면허를 관리하며,선박의 보
안,구난구조 및 오염방제실무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다.MCA 내에서 PSC를
담당하는 직원은 102명이며,이중 PSC전담검사원은 17명이다.해사/연안경비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평균

점검척수 2,133 2,2712,1532,0981,8801,8901,8701,7881,8011,7601,964

점검율(%)37.6 32.4 25.9 33.2 26.2 30.4 28.4 27.7 27.9 27.3 29.7

<표 2-16>최근 10년간 영국의 PSC검사 실적



청 검사원들은 주로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 면허를 가지고 상선이나 어선
또는 해상안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자로서 해상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영국은 유럽연합이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의 25% 이상을 점검하
도록 요구함에 따라 <표 2-16>에서 보듯이 최근 10년 동안 평균 29.7%의 선
박을 점검하였다[4].

2.4.4영국 해상위험물 관리체계의 특징

1)관련법규 측면
영국의 위험물관련 법규는 상선법 및 상선규칙에 포함되어 있고,해상운송
분야만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관할관청은 교통부로 일원화되어 있어
서 운송수단에 따른 관련 법규 또는 규정의 차이가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관할관청 측면
영국의 위험물운송 관할관청은 교통부로 일원화되어 있다.해상안전 및 해
양환경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해사/연안경비청도 교통부의 산하기구이다.따라
서 위험물운송과 관련된 정책입안,입법활동 및 현장관리 등 모든 업무를 교
통부가 담당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3)검사기관 측면
검사기관으로는 해사/연안경비청 소속 검사관과 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검
사관 및 검정인이 있다.CIP및 PSC검사는 해사/연안경비청 소속 검사관이
담당하고,기타 선박관련 검사 및 검정 업무는 필요에 따라 검사관 및 검정인
을 지정 또는 임명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2.5캐나다

2.5.1관련법규

캐나다의 위험물관련 법규로는 위험물운송법(TDG Act:Transport of
DangerousGoodsAct,1992)과 위험물운송규칙(TDG Regulations:Transport
DangerousGoodsRegulations)이 있다.

1)위험물운송법
1992년 위험물운송법은 1조(명칭)부터 42조(안전표시와 규정서류)까지 총 42
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위험물운송에 따른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선박 또
는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에 적용된다[29].

2)위험물운송규칙
위험물운송규칙은 1992년 위험물운송법의 시행규칙이다.이 규칙은 Part1
(발효,폐지,용어설명,일반규정 및 특별한 경우)에서 Part16(검사관)까지 총
16개의 Part로 구성되어 있다.이중 Part9(도로),Part10(철도),Part11(해상)
및 Part12(항공)에 의해 모든 운송수단에 적용되며,여기서는 위험물운송규칙
Part11(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29].

⑴ 배경
어떤 규정은 위험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선박 위험물
운송을 위한 적재 및 격리 요건은 위험물선적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이는
상담되어야 한다.이 규칙은 선박에 의한 산적위험물의 운송에는 적용되지 아
니한다(3편).



⑵ 국제운송/국내운송
국제 항구간 선박에 의한 위험물운송을 취급 또는 요청하는 사람은 IMDG
코드를 따라야 하며,국내 항구간 선박에 의한 위험물운송을 취급 또는 요청
하는 사람은 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

2.5.2관할관청

1)교통부
교통부(TransportCanada)는 본부에 4개의 그룹(정책,안전/보안,프로그램/
박탈,협력서비스)을,그리고 지방에 5개의 지역사무소(태평양지역,프레리/북
부지역,온타리오지역,퀘벡지역 및 대서양지역)및 50개가 넘는 운송센터를
두고 있다.교통부의 주된 업무는 운송관련 정책,프로그램 및 목표의 수립과
시행이라고 할 수 있으며,모든 운송시스템이 안전하고 능률적이고 환경친화
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29].

2)수산해양부
수산해양부(FisheriesandOceansCanada)는 오타와에 본부를 두고,산하에
6개 관구로 구성되어 있다.장관 산하에 해양자문회의와 수산자원보호위원회
가 있으며,6개의 관구는 뉴펀들랜드/레브라도,태평양,퀘벡,머리타임지역,
중앙/북극,그리고 걸프지역 등이다.또한 산하에 연안경비대가 있다[30].

3)연안경비대
연안경비대(CCG :CanadianCoastGuard)는 수산해양부에 소속되어 있으
며 산하에 5개의 관구 즉 뉴펀들랜드,머리타임,퀘벡,중앙/북극 및 태평양
지역 등이 있다.2003년 12월 수산해양부(연안경비대)로부터 유람선,항행수역



보호 및 오염방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책임이 교통부로 이전되었다.따라서
모든 해상안전 정책개발은 교통부에 있으나 현장관리 업무는 연안경비대가 담
당한다.연안경비대는 해양정보의 수집/보급,해상교통 모니터링(해상교통 통
신서비스 및 대기감시 프로그램),해상 플랫폼 규정,지원시설 및 전문적인 기
술을 통한 보안통신 유지규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해양오염방제는 연안경비
대와 연안경비대 보조대가 수행한다[32].

4)연안경비대 보조대
연안경비대 보조대(CCGA :CanadianCoastGuardAuxiliary)는 비영리 단
체이며,1978년 연안경비대에 의해서 설립되었다.본부 외에 5개의 지역 연안
경비대 보조대가 있고,이들은 태평양,중앙/북극,퀘벡,머리타임 및 뉴펀들랜
드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캐나다 정부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해상수색
및 구조 업무에 있어서 연안경비대를 보조한다[31].

5)교통부 비상센터

⑴ 개요
교통부 비상센터(CANUTEC :Canadian TransportEmergency Center)는
1979년 설립되어 교통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위험물관련 사고발생시 이를
처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센터는 캐나다 내에서 제조,보
관 및 운송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은행을 보유하고 있고,그리고
위험물 비상대응,관련 기술정보의 해석 그리고 자문을 제공해줄 수 있는 전
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센터는 연간 30,000건 이상의 전화상담을 처리하고
있는데,이중 1,000건 이상은 위험물관련 사고의 보고이다[29].

⑵ 정보
센터의 데이터은행은 750,000가지 이상의 상용제품에 대한 정보들로 구성되



어 있으며,각 물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전산화되어 있다.센
터는 또한 많은 산업계 데이터은행에 접속이 가능하고 그들의 비상대응센터와
통신연결이 되어 있으며,동시에 다른 나라의 비상대응센터와도 통신연결이
가능하다.따라서 센터는 국내외 위험물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⑶ 서비스
전산화된 정보망과 자신의 전문적인 경험 및 지식을 이용하여,센터의 요원
들은 위험물관련 비상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자문 및 권고를 행하고 있다.요
원들은 사고발생시 현장에 직접 출동하지는 않고,전화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담에 응한다.관련된 위험물의 특성과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센터에서
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자문 및 권고를 행한다.
․위험물의 화학,물리,독성학적 특성 및 금기사항
․건강에의 위험 및 응급처치
․화재,폭발,유출 또는 누설 위험
․인명,재산 및 환경의 보호를 위한 복구조치
․대피거리
․개인 보호의복 및 정화

⑷ 연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센터의 과학자들은 위험물에 관한 비상대
응기술의 개발 및 새로운 정보를 연구,조사하고 있다.센터의 데이터은행과
도서관은 과학문헌 탐색 및 국내외 자료교환 협정을 통해 계속적으로 갱신된
다.또한 사고와 관련된 화학물질의 특성 및 역사자료와 해당 화학물질에 대
한 기타의 연구정보들이 수집,분석되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제
공된다.



2.5.3검사기관

1)교통부

⑴ 위험물 컨테이너의 점검
교통부내 안전/보안그룹 산하 해사안전과 소속 검사관이 CIP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이들은 벤쿠버,몬트리올,할리팍스 등 주요 컨테이너항만의 수출
컨테이너에 대한 무작위 선택점검을 실시하여,가벼운 위반사항이면 시정을
요구하고,중요한 위반사항이면 선적을 중단시키며,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결함인 경우 5만불 이내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표 2-17>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최근 5년 동안의 캐나다 CIP검사 실적
을 나타낸 것이다.총결함수 및 결함율은 감소하고 있으나,구체적으로 결함원
인별 통계는 감소하거나 증가하고 있다[29].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총 점검 Unit의 수 399 234 318 225 221

적재/고박 결함 142(36%) 75(32%) 124(39%) 77(34%) 17(8%)

플래카드/표시 결함 91(23%) 64(27%) 80(25%) 30(13%) 85(38%)

서류 결함 60(15%) 27(12%) 47(15%) 24(11%) 72(33%)

표찰 결함 31(8%) 23(10%) 34(11%) 18(8%) 14(6%)

포장 결함 14(4%) 10(4%) 22(7%) 10(4%) 17(8%)

안전승인판 결함 9(2%) 25(11%) 12(4%) 6(3%) -

격리 결함 1(<1%) - 1(<1%) 1(<1%) -

<표 2-17>최근 5년간 캐나다의 CIP결함율



⑵ 항만국통제
교통부내 안전/보안 그룹이 캐나다의 모든 PSC 활동에 책임을 지고 있고,
외국 선박에 대한 PSC검사는 그룹산하 해사안전과 소속 선박검사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표 2-18>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5년 동안의 캐나다
PSC검사 실적이 나와 있다.이 표에 따르면 결함율은 2000년 54.5%에서 2004
년 42.5%로 억류율은 2000년 9.6%에서 2004년 5.8%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다[48][49].

2.5.4캐나다 해상위험물 관리체계의 특징

1)관련법규 측면
캐나다의 위험물관련 법규는 위험물운송법과 위험물운송규칙이 있고,모든
운송수단 즉 육상,해상 및 항공 운송을 총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다.따라서 운송수단에 따른 관련 법규 또는 규정의 상이한 점이 없이 일관성

기타 결함 8(2%) 8(3%) 13(4%) 11(5%) 5(2%)

총 결함수 및 결함율 247(62%) 146(62%) 216(68%) 126(56%) 113(51%)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검사 1,070 1,197 1,159 1,277 1,173

결함 583(54.5%) 634(53%) 525(45.3%) 495(38.8%) 498(42.5%)

억류 103(9.6%) 92(7.7%) 49(4.2%) 59(4.6%) 68(5.8%)

<표 2-18>최근 5년간 캐나다의 PSC검사 실적



을 유지하고 있다.

2)관할관청 측면
캐나다의 위험물운송 관할관청으로는 교통부,수산해양부 및 연안경비대가
있다.위험물운송과 관련된 정책입안,입법활동 및 현장관리 등 대부분의 업무
를 교통부가 담당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수
산해양부와 연안경비대는 해상안전 및 오염방제와 관련된 현장집행 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참고로 2003년 12월부터 항행수역보호 및 오염방제와 관련된 정
책입안업무가 수산해양부에서 교통부로 이전되었다.한편,캐나다는 교통부 산
하에 CANUTEC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위험물과 관련된 정보와 자문
을 제공하는 특별한 국가기관이다.

3)검사기관 측면
국가 검사기관은 교통부로 일원화되어 있다.CIP및 PSC검사를 교통부 소
속 검사관이 담당함으로써 정책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2.6일본

2.6.1관련법규
일본의 해상 위험물관련 법규는 항칙법,선박안전법 및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이 있다.



1)항칙법
우리나라의 개항질서법에 해당되는 항칙법은 제1조(법률의 목적)부터 제45조
(법률 위반시 처벌과 벌금)까지 총 45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제21조,제22
조 및 제23조에서 위험물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22].

2)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은 제1장(선박의 시설)부터 제4장(잡칙)까지 총 4개의 장으로 구
성되어 있고,이중 제3장(등록검정기관 등)에서 등록검정기관의 등록,등록요
건 및 검정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2004년 4월 21일 동법이 개정됨으로써
국토교통성 관할 공익법인이던 인정법인이 등록검정기관으로 그 명칭이 변경
되었고,등록검정기관의 등록관련 법규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선박안전법으로 바뀌었다[22].

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은 제1조(통칙)부터 제399조(법률 위반시 처벌
과 벌금)까지 총 399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111조,제112조 및 제113조에서
위험물관련 검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22].

2.6.2관할관청

1)국토교통성

⑴ 조직
국토교통성(國土交通省)은 2001년 1월 6일 운수성,건설성,국토청 및 북해도
개발청을 모태로 설립되었다.국토교통성은 크게 본성(本省)과 외국(外局)으로
구분되고 본성에는 내부부국(內部部局),시설등기관(施設等機關),특별기관(特



別機關)및 지방지분부국(地方支分部局)등이 있다.해상운송과 관련된 조직으
로는 본성 내부부국 산하에 해사국(海事局)및 항만국(港灣局)이 있고,PSC검
사 및 CIP업무는 지방지분부국 산하 지방운수국(地方運輸局)이 담당한다.이
외에 관련 외국으로 해상보안청(海上保安廳)과 해난심판청(海難審判廳)이 있고,
독립행정법인으로 해상기술안전연구소,항만항공기술연구소,해기대학교,항해
훈련소,해원학교 및 해상재해방지센터 등이 있다[21].

⑵ 업무
국토교통성 해사국에서는 선박의 안전 확보,선박설비에 관한 해양오염 방
지,선원자질,외국선박 감독,해상안전,오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항만
국에서는 해양오염방제,폐유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해상보안청

⑴ 조직
해상보안청은 1948년 5월 1일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의 보호,치안의 유지
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2001년 행정개혁에 의해 운수성 산하 외청에서 국
토교통성의 외청으로 이전되었다.중앙기구로 총무부,장비기술부,경비구난부,
해양정보부,교통부(交通部)등이 있고,지방기구로 11개의 관구해상보안본부
가 설치되어 있다.관구해상보안본부 산하에는 해상보안부,해상보안항공기지,
해상보안서,정보통신관리센터,해상교통센터,항공정비관리센터,기지,사무소
등 다양한 하부조직을 갖추고 있다.이러한 하부조직 가운데 경비 및 오염감
시를 위한 항공기지가 13개소이고 경비,구난,방재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
기지,특수구난기지 및 기동방재기지가 각 1개소씩 있으며 통제통신사무소,수
로관측소,로란센터,항로표지사무소 등이 또한 설치되어 있다[23].

⑵ 업무
해상보안청에서는 해양관련 법률을 집행하고 해난구조,해양오염방지,해상



범죄의 예방/진압/수사,범인의 체포,선박교통의 규제,수로업무,등대업무
및 기타 해상안전의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경비구난부의 주요 업무는
선박 및 인명의 구조,해난정보의 수집,해양레저 사고의 방지,기름유출선박
의 추적,유출유 방제,폐선처리 지도,불법어로 단속,밀입국자 단속 및 밀수
단속 등이다.대규모 해양오염방제는 해상보안청이 담당하고,민간차원의 해상
재해방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6.3검사기관

1)국토교통성
해상안전과 오염관리 업무를 국토교통성과 해상보안청이 분담하고 있다.해
상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수립은 국토교통성이 담당하며,해양레저
를 제외한 해상안전에 관한 상세계획 및 기준의 수립도 국토교통성 해사국에
서 담당한다.

⑴ 위험물 검사
국토교통성 지방지분부국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지방운수국장은 위험물 적부
검사,위험물 컨테이너 수납검사 및 위험물 용기/포장 검사를 수행한다.

⑵ 위험물 컨테이너의 점검
1997년부터 국토교통성 지방지분부국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지방운수국에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을 근거로 CIP를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강화되
고 있는 추세이다.

⑶ 항만국통제
PSC관련 업무는 선박검사 업무와 함께 국토교통성 해사국에서 직접 관장하
고 있다.PSC업무는 해사국 총무과에서 담당하지만 각종 국제협약관련 업무
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안전기준과,검사측도과 및 선원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실제 현장의 PSC검사는 국토교통성 산하 지방운수국사무소에서 담당하
고 있다.
<표 2-19>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의 PSC검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2002년 출항정지율이 10.55%이던 것이 더욱 증가하여 2003년에
는 13.13%에 이르렀다가 2004년 9.38%로 다소 줄어들고 있다[40][46][47].이는
나호드카호 기름오염사고와 1997년에 연이어 발생한 관문(시모노세끼)해역에
서의 3건의 충돌 및 좌초사고를 계기로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가 강화된
이후 지속적인 검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며 정착되어 감을 알수 있다[3].

2)일본해사검정협회
국토교통성 소관 공익법인으로 지정/등록법인인 일본해사검정협회는 선박의
위험물운송에 관한 적부검사,위험물컨테이너 운송에 관한 수납검사,액상화학
물질 산적운송에 관한 적부검사,액상화학물질의 수분측정,산적고체화물 밀도
측정 및 유해액체물질의 사전처리 확인 등을 수행하고 있다[21].

3)일본박용품검정협회
국토교통성 소관 공익법인으로 지정/등록법인인 일본박용품검정협회는 선박

연도 2002 2003 2004

점검대상 10,735 10,775 10,305

점검척수 4,311 4,865 4,896

점검율 40.16% 45.15% 47.51%

출항정지척수 455 639 459

출항정지율 10.55% 13.13% 9.38%

<표 2-19>최근 3년간 일본의 PSC검사 실적



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용기/포장검사,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및 선박용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21].

4)신일본검정협회
국토교통성 소관 공익법인으로 지정/등록법인인 신일본검정협회는 유해액체
물질의 사전처리 확인 검사를 수행한다[21].

5)일본해사협회
국토교통성 소관 공익법인으로 지정/등록법인인 일본해사협회는 선박검사
및 해양오염 방지설비 등의 검사를 수행한다[21].

6)원자력안전기술센터
국토교통성 소관 공익법인으로 지정/등록법인인 원자력안전기술센터는 방사
성 동위원소 및 핵연료 물질의 운반방법 확인검사를 수행한다[21].

2.6.4일본 해상위험물 관리체계의 특징

1)관련법규 측면
일본의 위험물관련 법규는 운송수단(육상,해상,항공 등)마다 구분되어 있
다.이중 해상 위험물관련 법규는 항칙법,선박안전법 및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이 있는데,이들 법규들도 항만과 선박을 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
는 것이 특징이다.이렇게 세분화된 것은 관료중심적 문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되며,자칫 관련 법규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함으로써 일관성 유지가 어려
운 단점이 있다.



2)관할관청 측면
일본의 위험물운송 관할관청은 국토교통성과 해상보안청이 있다.해상보안
청이 국토교통성의 산하기관임을 감안할 때 국토교통성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셈이다.해상 위험물운송과 관련된 정책입안,입법활동 및 현장관리 등의 모든
업무를 국토교통성이 담당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현장관리의 효율성을 높
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검사기관 측면
일본의 검사기관은 크게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국가기
관으로 국토교통성 소속 검사관이 CIP및 PSC검사와 기타 위험물관련 검사를
담당한다.민간기관으로는 많은 지정/등록법인이 있어서 각각 자기 전문분야
의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민간 검사기관들이 난립됨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일
관성 있는 검사의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

2.7싱가포르

2.7.1관련법규

싱가포르의 위험물관련 법규로는 상선법,해운항만청법 및 해운항만청규칙
등이 있다.

1)상선법
상선법(MSA :MerchantShippingAct)은 Part1(서문)부터 Part11(잡칙)까
지 총 11개의 Part와 2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이중 위험물관련 규정
은 Part1(서문)제4조(해상관리자의 임명)및 제5조(검사관의 임명)가 있다



[14].

2)해운항만청법
해운항만청법(MaritimeandPortAuthorityofSingaporeAct,1996)은 Part
1(서문)부터 Part16(기타 규정)까지 총 16개의 Part와 120개의 조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이중 위험물관련 규정은 Part8(항만의 규칙)제41조(항만규칙)에
서 규정하고 있다[14].

3)해운항만청규칙
2005년 해운항만청고시 제2호로 공표되었으며 위험물,석유류 및 화약류의
통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16].

2.7.2관할관청

1)교통부

⑴ 조직
1985년 통신/정보부로 있다가 1990년 이후 통신부로 바뀌었으며,1999년 다
시 통신/정보기술부로 바뀌었다가 2001년 현재의 교통부(MOT:Ministryof
Transport)가 되었다.산하에 4개의 청이 있는데,이는 민간항공청,육상운송
청,해운항만청 및 공공운송협의회 등이다.교통부는 또한 항공사고조사국의
운영을 감독하며,본부 직원은 합하여 약 70명이다[13].

⑵ 업무
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영역 즉,민간항공 및 항공운송,해상 및 항만,그리
고 육상운송 등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들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교통
부의 역점 업무는 삶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운송을



달성하는 것이며,이 외에도 싱가포르를 국제민간항공 및 지역해운의 중심지
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이를 위해 교통부는 전략적인 정책의 수립,규정
입안 및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해운항만청

⑴ 조직
해운항만청(MPA :MaritimeandPortAuthority)은 1996년 해운항만청법에
의거하여 기존의 해사부,국립해사청 및 항만청 등이 합쳐져 설립되었다.
MPA는 교통부 산하 기관이며,싱가포르의 모든 항만/해사 업무를 관할한다
[16].

⑵ 업무
교통부 산하 기관으로서 MPA는 화물처리,금융서비스,정보기술,통신 및
운송 분야에서 기존의 능력을 배가시킴으로써 싱가포르를 세계속의 중심항만,
국제해사센터 등으로 발돋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구체적으로 해상
서비스 및 시설의 인가,항내 선박통항,항해/항만 안전의 보장,그리고 해양
환경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항만안전국이
해양오염방제 업무를 수행하며,민간차원의 동아시아방제회사가 있다.

3)해운조합
해운조합(SSA :SingaporeShippingAssociation)은 1985년 선주/선박운영
자,선박매니저,선박대리점 및 선박브로커들이 회원의 권익증진과 보호 및 국
제해사센터로서 싱가포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다.조합에서는 위험
물과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이는 위험물의 취급,운송 및 저장과
관련된 국제협약 및 국내규정의 교육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15].



2.7.3검사기관

싱가포르의 CIP및 PSC검사 업무는 해운항만청이 담당하고 있다.

⑴ 위험물 컨테이너의 점검
싱가포르의 CIP는 1997년부터 시작되어 부두에 접안중인 선박에 해운항만청
소속 검사관이 승선하여 임의로 검사를 집행한다.

⑵ 항만국통제
PSC검사는 싱가포르 상선법에 규정되어 있다.<표 2-20>에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의 싱가포르 PSC검사 실적을 제시하였다.이에 따르면
결함선박 및 억류선박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2.7.4싱가포르 해상위험물 관리체계의 특징

1)관련법규 측면
싱가포르의 위험물관련 법규는 상선법,해운항만청법 및 해운항만청규칙 등

연도 2000 2001 2002 2003

검사척수 1,023 1,189 1,221 1,189

결함척수/비율 947(93%) - - 977(82.3%)

억류척수/비율 130(12.7%) 170(14.3%) 66(5.4%) 87(7.3%)

주 :“-”는 자료가 없음을 의미함
자료출처 :TanKim Liang,SeniorMarineSurveyor(PSC),MPA,2004.

<표 2-20>최근 4년간 싱가포르의 PSC검사 실적



에 포함되어 있고,해상운송 분야만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관할관청은
교통부로 일원화되어 있어서 운송수단에 따른 관련 법규 또는 규정의 차이가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관할관청 측면
싱가포르의 위험물운송 관할관청은 교통부로 일원화되어 있다.항만 및 해
사업무를 관할하는 해운항만청도 교통부의 산하기구이다.따라서 위험물운송
과 관련된 정책입안,입법활동 및 현장관리 등 모든 업무를 교통부가 담당함
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3)검사기관 측면
검사기관은 교통부로 일원화되어 있고,CIP및 PSC검사를 교통부 소속 검
사관이 담당하므로 정책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2.8각국 관리체계의 비교

1)관련법규
미국과 캐나다는 하나의 법규로 모든 운송수단 즉 육상,해상 및 항공 운송
을 총괄 규제하고 있다.따라서 규정들 사이에 일관성이 있고 효율적인 법 집
행 및 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이에 반해 영국,일본 및 싱가포르는 해상
운송만을 따로 분리하여 위험물관련 법규를 두고 있다.특히,일본의 경우에는
해상분야도 여러 법규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분리된 법체계는
일관성이 부족하고 법 집행 및 관리의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분야별로 행정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관할관청
미국,영국 및 싱가포르는 정책입안 및 현장관리 업무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예를 들면 교통부가 정책관리와 입법 업무를 그리고 연안경비대가 현장
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이에 반해 캐나다와 일본은 교통부에서 정
책관리 및 현장관리 업무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단,해양오염방제 업무는 연
안경비대가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위험물관련 관할관청을 교통부로 일원화시키고 있는데,이
는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위험물 관련
업무 중에서도 해양오염방제 업무는 연안경비대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장비와 인력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3)검사기관
검사기관은 크게 국가 검사기관과 민간 검사기관으로 나누어진다.CIP및
PSC검사와 같이 국제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검사는 국가기관(교
통부 또는 연안경비대)이 직접 담당하고,기타 위험물검사의 경우 국가가 인증
한 공인/지정 검사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4)기타
미국은 교통부 산하에 위험물 관련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교통안전연구원
을 운영하고 있고,캐나다의 경우 위험물관련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 비상센
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또,일본의 경우 독립 행정법인으로서 해상재해방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이들 기관들은 교육,훈련 및 자문을 통해 위험물관련
사고의 예방,사고발생시 적절한 대처 및 관련전문가 양성 등의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참고로 <표 2-21>은 각국 해상위험물 관리체계의 특성을 비교,파
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것이다[26].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관련법규 연방법연방규칙
상선법
상선규칙

위험물운송
법
위험물송규
칙

항칙법
선박안전법
위험물선박
운송및저장
규칙

상선법
해운항만청
법

관할관청
교통부
연안경비
대

교통부
해사/연안
경비청

교통부
연안경비대

국토교통성
해상보안청

교통부
해운항만청

CIP/PSC
검사

연안경비
대

해사/연안
경비청 교통부 국토교통성 해운항만청

기타
검사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해양오염
방제

연안경비
대
연안경비
대보조대
MSRC

해사/연안
경비청
OSRL

연안경비대
연안경비대
보조대

해상보안청
해상재해방
지센터

항만안전국
동아시아방
제회사

<표 2-21>각국 해상위험물 관리체계의 비교



3.국내 해상위험물 관리체계의 고찰

이 장에서는 국내 해상위험물 관리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위험물관련 법규,
관할관청,검사기관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3.1관련법규

국내 위험물관련 법규로는 개항질서법,선박안전법,해양오염방지법 그리고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등이 있다.이하 각 법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도록 한다[37].

3.1.1개항질서법

이 법에서는 개항의 항계 내에서 선박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
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여기서는 위험물과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1)목적(제1조)
이 법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험물의 정의(제2조)
이 법에서 위험물이라 함은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
환경에 위해를 미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다만,그
선박이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여기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위험



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2조(정의)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말하며,그 선
박이 사용하는 것이란 선박에서 사용하는 상용위험물을 말한다.

3)위험물의 반입(제20조)
위험물을 개항의 항계 안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항 전에 지방해양수
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의 안전･오염방지 및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을 제한하거나 안전에 필요한 조
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위험물 적재 선박의 정박/정류 제한(제21조)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한 장소 외에 정박이나 정
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위험물의 하역(제22조)
개항의 항계 안에서 위험물을 하역하고자 하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
립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그리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항계 안에서 위험물의 하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험물 하역을 금지 또는 중지하게 하거나 항계 밖의 일정한 장소를 지
정하여 하역하게 할 수 있다.

6)유해물의 투기 금지(제24조)
개항의 항계 안팎 10킬로미터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는 토
석,죽목 및 어구 등의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7)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령 제13조의 2)
자체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최고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환경



보호 방침,위험물취급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임무,위험물취급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소방시설․안전장비 및
오염방제장비 등 안전시설,위험물취급 작업기준 및 안전작업요령,부두 및 선
박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실시,종합적인 비상대응훈련의 내용 및
실시방법,비상사태 발생시 지휘체계 및 비상조치계획,불안전요소 발견시 보
고체계 및 처리방법,기타 위험물취급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한 사항 등이다.

8)위험물 취급시의 안전조치(제23조)
개항의 항계 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는 소화장비의 비치,안전관리자
의 배치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선박안전법

이 법에서는 선박운항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여기서는 위험물운송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았다.

1)목적(제1조)
이 법은 선박으로 하여금 감항성(Seaworthiness)을 유지하고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함으로써 해상에 있어서의 제 위험을 방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2)항만국통제(제13조의 2)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안에 있는 외국선박의 구조,시설 등이
선박의 감항성과 인명의 안전에 관한 조약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
하고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선박검사관(제14조의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박검사관을 임명하여
검사,확인 등의 업무 및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위험물의 운송(제16조의 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선박에 의해 위험물
또는 특수화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자는 항행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
의 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운송 또는 저장하여야 한다.또한 상기
방법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
다.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 또는 승인에 관한 업무를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1.3해양오염방지법

이 법에서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규정들을 수록하고 있다.여기서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규제 및 방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
펴보도록 한다.

1)목적(제1조)
이 법은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폐기물을 규제하고,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함
을 목적으로 한다.

2)해양오염물질 배출행위의 금지(제5,11,15의 3및 16조)
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 및 폐기
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다.



3)오염물질 기록부의 선내비치(제9조,13및 22조)
선장은 기름기록부,유해액체물질기록부 및 폐기물기록부를 선내에 비치하
고 기름 사용량,유해액체물질 사용량 및 폐기물 처리량을 기록하여야 한다.

4)해양오염방지증서의 교부(제2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임시항행검사에 합격
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증서 또는 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5)기름 등 폐기물 해양배출시 신고(제47조)
기름 등 폐기물이 기준을 초과하여 해양에 배출된 경우와 그 기준을 초과하
여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방제선의 배치(제49조의2)
유조선 및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해역 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7)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제54조)
선박소유자는 승무원 중에서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등 폐기물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3.1.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이 규칙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여기서는 해상위험물 관리체계와 비교적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



로 살펴보도록 한다.

1)목적(제1조)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의 위험물운송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주요 내용
위험물의 정의(제2조),분류(제3조),취급중 주의사항(제2조),용기,포장,표
시,적재방법 등(제6조),격리(제20조),서류(제16조),위험물운반선의 설비기준
등(제24조의 2),위험물을 컨테이너로 운송시의 기준(제30조)등.

3)적재검사(제204조)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독물,유기과산화물 및 용적 300
 이상의 액화가스 외의 고압가스 또는 질량 3,000 이상의 액화가스를
운송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적재방법,위험물에 적합한 용기 및 포장
의 사용여부와 표시 및 표찰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컨테이너 수납검사(제205조)
하송인 또는 선박소유자는 화약류,고압가스,인화성액체,가연성물질,산화
성물질,독물 및 부식성물질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수납방법,위험물에 적합한 용기 및 포장의 사용여부와 표시 및 표
찰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용기/포장검사(제205조의 2)
위험물을 운송하는 용기 및 포장은 그 용기 및 포장의 안정성에 대하여 관



할 지방해양수산청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6)지정검사기관(제208조)
지정검사기관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
는 자는 주된 사무소와 출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법인의 정관,임원의 성명,
종사원의 성명 및 이력,검사에 관한 기준 및 수수료에 관한 기준 등이 기록
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7)검사원(제212조)
검사원의 선임 및 자격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8)위험물 컨테이너의 점검(제213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
기에 대하여 IMDG코드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이에 따른 점검
항목 및 방법,점검후 조치사항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3.1.5기타 관련기준

1)위험물선박운송기준
이 기준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규
정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해양수산부 고시로 되
어 있다.

2)위험물 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⑴ 목적(제1조)



이 요령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
입되는 위험물(환적화물을 포함)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에 대한 점검항목
및 방법,점검후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해양수산부 고시로 되어있다.

⑵ 점검관의 지정(제4조)
지방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험물 컨테이너 등의 점검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점검업무를 전담하게 하여야 하
며,전담하는 공무원(점검관)은 수입되는 컨테이너 등이 IMDG 코드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관할관청

3.2.1해양수산부

1)조직
해양수산부의 해상위험물 관리와 관련된 조직으로는 안전관리관실이 있고,
그 산하의 안전정책담당관,해사기술담당관 및 해양방재담당관이 해상안전관
리 및 오염관리 업무를 담당한다.이 외에도 해운물류국에서 항만관제,화물관
리 및 선박입출항 통제업무 등을 담당한다[38].

2)업무

⑴ 안전정책담당관
안전정책담당관은 해상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해상안전 종합대책의
수립 및 어선안전대책의 총괄 조정을 담당한다.해양사고 예방과 해상안전 확



보를 위해 계절별 또는 해상교통 취약시기의 특성에 맞는 해상교통 안전대책
을 수립,시행하고 있다.위험물과 관련해서는 PSC 및 CIP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안전정책담당관의 주요 업무는 <표 3-1>과 같다[38].

업 무 관련법령 비 고

해상안전 기본계획의 수
립,조정 해상교통안전법

해상안전 종합대책의 수
립,시행 해상교통안전법

IMO 협력업무

해상교통안전 관련 법령,
제도 해상교통안전법 본부 및 해양경찰청

사업장의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지도,감독 해상교통안전법 지방 선원해사과

국제안전관리규약 해상교통안전법 지방 환경안전과

선박톤수측정제도의 연구,
운영

선박법,선박톤수의 측
정에 관한규칙 지방 선원해사과

어선안전대책총괄조정 어선법 지방 선원해사과

외국선박에 대한 PSC

해상인명안전협약 등 8
개 국제협약,선박 안
전법,선원법,해양오염
방지법 등

지방 환경안전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안전 해상교통안전법,위험물 지방 환경안전과,

<표 3-1>안전정책담당관의 주요 업무



⑵ 해사기술담당관
해사기술담당관은 선박의 구조 및 시설의 설치기준,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위험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이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
능력을 확보하고 인명과 재화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설
즉,선체구조,선박설비 및 선용품에 관한 주기적인 검사와 선박복원성,만재
흘수선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⑶ 해양방재담당관
해양방재담당관은 해상 재해예방과 수습업무를 관할하되,주로 해양오염관
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해양방재담당관의 해상안전 관리업무는 해난사고 발
생시 종합상황실의 운영,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특수화물의 적재 및 안전
운송에 관한 사항 등이다.

⑷ 해운물류국
해운물류국은 항만물류 종합정보처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과 항만시설의 설
치,유지 및 보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해상안전과 관련된 업무로는 항만내
입출항 선박의 충돌사고 방지를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 :Vessel
TrafficSystem)의 운영,기상특보시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수행하는 입출항

운송,CIP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수납검사대행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특수화물의 적재 및 안전
운송

해상교통안전법,개항질
서법,특수화물선박운송
규칙

지방 환경안전과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의
지도 감독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
장규칙,특수화물선박운
송규칙

지방 환경안전과



선박의 통제,위험물 반입의 통제 및 개항질서 유지 등이 있다.

3.2.2해양경찰청

1)조직
해양경찰청은 본부조직으로 4국,15과,2담당관이 있고,지방조직으로 12개
해양경찰서,1개 정비창,69개 해양경찰지서 그리고 385개 선박출입항 신고소
가 있다.본부의 4국으로는 경무국,경비구난국,정보수사국 및 해양오염관리
국이 있다[38].

2)업무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관리 업무는 해양오염관리국 산하 감시과,방제과 및
분석과에서 분담하고 있다.감시과는 해양오염의 감시,단속 및 홍보와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한 검사,폐기물 배출지역의 지정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다.방제과는 대형오염사고의 대비,대응계획의 수립과 방제대책본부의 운영
등 해양오염 방제업무를 담당한다.분석과는 해양오염의 감식과 분석,방제자
재 및 약재의 성능시험,그리고 해양환경 오염도의 조사 업무 등을 담당한다.
해양경찰청 해양오염관리국의 업무를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38].

담당조직 기능 관련법률

감시과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감시,단속 및 홍보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검사
해양환경감시원의 임용 및 그 운영
유창청소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해양오염
방지법

<표 3-2>해양오염관리국의 주요 업무



3.3검사기관

3.3.1해양수산부

안전정책담당관이 위험물관련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부산지방해양수산
청의 경우 환경안전과 국제기준계에서 CIP및 PSC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1)위험물 컨테이너의 점검
CIP는 컨테이너에 적재된 해상운송 위험물에 대하여 IMDG 코드의 준수여

기름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및 그 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방제과

해양오염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기름배출신고에 관한사항
방제비용부담 및 재산처분에 관한사항
방제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방제업무지도
방제업의 등록․지도
방제자재․약재의 형식승인 및 검정
대형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해양오염방제대책본부의 운영
방제작업에 동원된 인력과 장비의 지휘,통제

해양오염
방지법

분석과

해양오염에 관한 시험 및 연구
해양오염에 관한 감식 및 분석
방제자재․약재의 성능시험에 관한 사항
해양환경오염도 조사

해양오염
방지법



부를 점검함으로써 선박과 항만의 안전 확보 그리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
한 제도이다.1998년 5월 IMO MSC제69차 회의에서 CIP제도의 시행을 강력
히 촉구하였으며,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02년부터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
은 부산과 광양을 중심으로 CIP를 시행하고 있다[11].

<표 3-3>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환경안전과에서 시행한 2004년도 CIP점검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11].이에 따르면 수입 및 환적 컨테이너를 포함하여 위
험물 컨테이너의 규정위반율이 24%로 나타나고 있다.그리고 가장 많은 위반
의 내용은 컨테이너의 명찰/표시이며,전체 위반 컨테이너의 76%를 차지하고
있다.환적 컨테이너의 경우,컨테이너 명찰 및 표시 불량이 14개로 나타나있
는데,이는 개방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외관검사만 실시하였기 때문이다.따라서
실제 위반 개수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점검사항
컨테이너의 구분

수입 환적 계

검사 컨테이너의 수 1,365 85 1,450

위반 컨테이너의 수 334 14 348

위반
내용

컨테이너 명찰 및 표시 250 14 264

용기의 표찰 및 표시 34 0 34

서류 0 0 0

용기 및 포장 26 0 26

수납,격리 및 고박 33 0 33

안전승인판 11 0 11

<표 3-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2004년도 CIP점검 실적
(단위 :TEU)



한편,2003년 1월 17일 컨테이너화물 보안협정제도(CSI:ContainerSecurity
Initiative)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되었다.이에 따라 미국행 수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사전검사를 위해 선박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까지 미국 세관에
전자문서(EDI)방식으로 적하목록을 제출해야한다.검사대상 컨테이너의 선별
은 자동선별시스템(ATS:AutomaticTargetingSystem)을 통해 우범 컨테이너
가 선별되고 그 결과가 파견된 미국 세관원에 통보된다.미국 세관은 다시 이
를 한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이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 이견이 없으면 검
색기(X-Ray투시기)를 이용해 검사를 실시한다.수출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전에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방사능탐지기나 화물투시기와 같은 기계적 장비
로 검사하는 것이다[36].

2)항만국통제
1982년 ParisMOU가 채택되어 유럽지역에서 항만국통제가 시작되고 나서
미국,일본 등이 이에 뒤따르자,우리나라는 선박안전법(제14조),선원법(제114
조)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1986년 9월부터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처음 PSC
검사를 시행한 이래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988년 9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항만
에서 실시하고 있다.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점검대상 8,400 9,380 9,480 9,312 8,463

점검선박 2,200 2,348 3,354 2,887 3,309

점검율 26.2％ 25.0％ 35.4％ 31.0% 39.1%

출항정지선박 112 118 100 80 106

출항정지율 5.1% 5.0% 3.0% 2.8% 3.2%

<표 3-4>최근 5년간 국내의 PSC검사 실적



<표 3-4>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의 우리나라 PSC검사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20][46][47].이 자료에 따르면 점검율은 매년 상승하여 2000년
26.2%에서 2004년 39.1%까지 증가하였고,반대로 출항정지율은 2000년 5.1%에
서 2004년 3.2%로 감소하고 있다.참고로 출항정지율 3%는 세계 주요 국가들
의 PSC검사 실적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표 2-15>참조).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PSC검사가 매년 강화되어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3.3.2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1)개요 및 조직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1989년 12월 15일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아 위험
물검사업무수행 공익법인으로 처음 설립되었으며,1990년 정부로부터 위험물
검사업무와 관련한 권한의 일체를 위임받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에 따른
사고예방과 기술진흥을 위해 국내외 기준 및 제도를 연구하고 그 성과를 보급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검사원의 조직을 보면 서울에 본부가 있고 부산,
인천,울산,여수 및 군산 등 5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다.본부에는 기준제
도 연구실,검사부 및 관리부가 있다.

2)업무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의 주된 업무는 선박안전법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
장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 검사업무이다.이 외에도 개항질서법 시행령
에 의해 1998년 6월 25일부터 산적 액체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육을 시행하고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2000년 3월 3
일부터는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지정되었다.산적 액체위험물 취
급 안전관리자 교육의 경우 해양수산연수원 및 한국항만연수원에서도 시행하
고 있다.<표 3-26>은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의 주요 업무를 나타낸 것이다



[38].

부서 주요 업무

기준제도
연구실

국제해상위험물규칙 및 각국의 위험물관련기준 등에 관한 연구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업무제휴 및 정보교환
주무관청의 행정자료 제공 및 자문 답신
위험물 관계법규 및 자체검사기준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일
위험물 관계자료 발간 및 교육에 관한 일
수익사업개발 및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일

관리부

인사 및 직원의 복무와 후생복지
직인관리,문서수발 및 보관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일
이사회 등의 회의정리 및 대내외 행사에 관한 일
대 관청자료의 작성 조정에 관한 일
각종 증명서 작성,전달 및 요금청구 영수
사업계획 수립,수지예산 편성 및 결산보고

검사부

위험물적재검사,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 및 위험물용기 포장검사
위험물선박운송에 관한 지식함양 및 관계자 계도에 관한 일
위험물검사증명서 발행
위험물검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위험물검사와 관련한 대외관계 개선에 관한 일

<표 3-5>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의 주요 업무

⑴ 적재검사
위험물을 선박에 적재할 때 받는 검사로서 적재방법,당해 위험물에 적합한
용기 및 포장의 사용여부,그리고 표시 및 표찰의 적합여부 등을 검사한다.

⑵ 컨테이너 수납검사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할 때 받는 검사로 수납방법,당해 위험물에 적합



한 용기 및 포장의 사용여부,그리고 표시 및 표찰의 적합여부 등을 검사한다.

3.3.3한국선급

1)조직
한국선급은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고 조선해운 및 해양에
관한 기술진흥을 목적으로 1960년 6월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선급은 본부와
연구소,15개의 국내지부,그리고 26개의 해외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본부
에는 검사지원부,기술지원부,경영지원부 및 사업부의 4개 부서가 있고,또한
선급에 관한 중요사항과 기술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선급위원회,기술위원회,
인증운영위원회 및 국제자문위원회 등이 있다[33].

2)업무
한국선급은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에 따라 정부대행 선박검사를 수행하고 있
으며,그 자세한 내용은 <표 3-6>과 같다[33].

내용 비고

선급업무

선박과 해양구조물의 등록 및 검사
선박,해양구조물 및 관련기기에 대한 도면심사 승인
선박에 대한 건현 지정,만재흘수선증서 및 선박톤수
증서 발급
조선기자재,선용품의 시험검사 및 제조법 승인 등
국제협약,선박안전법 및 어선법에 의한 정부대행검사
해운과 조선에 관한 정보수집 및 조사연구 기술지도

용기 및 포
장검사

산업업무 항만하역장비의 제조감리,성능검사 및 정밀진단
철교,철구조물의 제조감리 및 안전진단

<표 3-6>한국선급의 주요 업무



3.4관리체계의 검토

1)관련법규
우리나라 위험물관련 법규는 운송분야 별로 분산되어 있고,동일 운송분야
라고 할지라도 적용대상,물질의 종류 또는 위험의 성질 등에 따라 별개의 법
규로 분리되어 있다.예를 들어 육상,해상,항공 분야의 위험물관련 운송법이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해상분야라고 할지라도 적용대상(선박,항만 등)
에 따라 법규가 다르다.<표 3-7>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우리나라 위
험물관련 법규들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산업기기 및 설비에 대한 안전진단
용접 및 비파괴검사
전기설비검사
해양 및 수상구조물의 안전도 검사

R&D업무
구조진동분야
유체역학분야
선급기술규칙분야

운송분야 법규 목적 주무부처

해상

개항질서법 항만의 안전 확보

해양수산부선박안전법 선박의 안전 확보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의 오염방지

<표 3-7>국내 위험물관련 법규



상기 표에 따르면,특히 육상분야의 경우 많은 법규들 속에 위험물관련 규
정이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이처럼 여러 부처에 위험물관련 법규가 분
산되어 있으므로 인해,관련법규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또 법규 관
리의 어려움과 행정 집행에 있어서 비효율 및 일관성 부족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

2)관할관청
우리나라의 위험물관련 관할관청은,법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운송분야 별
로 분리되어 있고,동일 운송분야라고 할지라도 적용대상,물질의 종류 또는
위험의 성질 등에 따라 분리되어 있다.특히,육상분야의 경우 여러 부처로 나
누어져 관리되고 있다.
해상위험물의 경우는 3.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해양수산부가 정책의 수

육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저장,취급,운
반의 안전관리

행정자치부소방법 화재 예방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무기,폭발물 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환경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의 안전관리 산업자원부

농약관리법 농약의 안전관리 농수산부

원자력법 원자력의 안전관리 과학기술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의 관리 노동부

항공 항공법 항공기의 안전 확보 건설교통부



립 및 집행,법규와 관련규칙의 제정 및 관리,현장검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
고,해양오염방제 및 해양오염관리 현장업무는 해양경찰청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상 위험물관리 업무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사이에 업무 분담 및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단,PSC및 CIP
의 경우 현장관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다.

3)검사기관
3.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우리나라 해상위험물 검사기관으로는 해양수산
부,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한국선급 등이 있다.<표 3-8>은 우리나라 해상위
험물 검사기관의 검사업무를 정리한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지정검사기관으
로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을 두어 해상위험물과 관련된 검사의 대부분을 일괄
수행하게 함으로써 전문성,효율성 및 일관성 있는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5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 절에서는 3.4절에서 검토하였던 내용을 토대로 국내 해상위험물 관리체

검사기관 검사업무 기타

해양수산부 PSC& CIP검사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 의한
검사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위험물 적재검사
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

칙에 의한 검사
한국선급 위험물 용기/포장 검사

<표 3-8>국내 해상위험물 검사기관과 검사업무



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그에 따른 개선방안 및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1)위험물관련 법규의 통합 필요성
<표 3-7>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위험물관련 법규는 운송분야 별로 분
산되어 있고,또 동일 운송분야라고 할지라도 적용대상,물질의 종류 또는 위
험의 성질 등에 따라 별개의 법규로 분리되어 있다.이는 일본의 행정시스템
을 여과없이 그대로 도입함으로써 고착된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관련법규
들 사이에 서로 충돌을 야기할 수 있고 또 법규 관리의 어려움과 행정 집행에
있어서 비효율 및 일관성 부족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운송관련 법규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서 법규관리
의 편리성,법규시행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도모하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도
위험물운송과 관련하여 육상,해상 및 항공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된 법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이렇게 통합했을 경우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위험물관
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분산되어 있는 법규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처간 긴밀한 업무
협조가 요구된다.하나의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위험물 관련법규를 하
나로 통합하되 현재 나누어져 있는 개별 법규를 통합 법규의 각 장(Chapter)
에 편입시킨다.통합 법규의 각 장은 해당 부처가 관리하되,법규 전체의 일관
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 부처(예를 들면 건설교통부)가 종합적인 관
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2)위험물관리 관할관청의 통합 필요성
우리나라의 위험물관련 관할관청은,법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운송분야 별
로 분산되어 있고,또 동일 운송분야라고 할지라도 적용대상,물질의 종류 또
는 위험의 성질 등에 따라 분리되어 있다.특히,육상분야의 경우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게 되어있다.
해상분야의 경우,해양수산부가 정책관리 및 일부 현장관리(PSC& CIP)업



무를 담당하고 해양경찰청이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업무 분담 및
협조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항공분야의
경우에도 법규가 통합(항공법)되어 있고,건설교통부가 관리하고 있어 별 문제
가 없다.
육상분야의 경우 <표 3-7>에서 보는 것처럼 법규 및 관할부처가 분산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게 되어있다.이러한 문
제점은 앞에서 제안했던 위험물관련 법규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해
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는 법규의 통합이 부처간의 업무협조를 필
요로 하기 때문에,이러한 업무협조를 통해 일관성 있는 관리가 가능할 것이
기 때문이다.

3)위험물검사의 통합 필요성
우리나라의 해상위험물 검사기관으로는 해양수산부,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선급 등이 있다.현재,해양수산부에서 PSC및 CIP업무를,한국해사위험
물검사원에서 수출위험물에 대한 컨테이너 수납검사와 적재검사를,그리고 한
국선급에서 용기/포장 검사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위험물검사의 일관성과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에서 보면 나누어
져 시행되고 있는 이들 검사를 하나의 전문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특히 재검사,컨테이너 수납검사 및 용기/포장31)검사의 경
우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전문검사기관에서 수행하도
록 할 필요가 있다.

4)전문 위험물방제 훈련/교육 기관의 설립 필요성
위험물 관련 사고발생시에는 신속한 초동조치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제작
업이 요구된다.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위험물방제 훈련/교육을 통한 전문가
의 양성이 필요하다.미국의 경우,교통부 산하 교통안전연구원에서 이와 같은
31)유엔 표준용기 검사를 말한다.



훈련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전문 훈련/교육기관이 없
는 실정이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위험물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시스템(CARIS)을 운영하고 있으나[1],사고로 위험물이 유출되었을 때 이
를 처리할 수 있는 현장처리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따라서 이들 전문가
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훈련/교육 과정이 필요하며,하나의 대안으로서 국립
환경과학원내에 동 과정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물 해양오염방제의 경우,해양오염방제조합,한국해양수산연수원,국립
수산진흥원 및 한국해양연구소에서 각각 기름오염방제와 관련된 훈련 및 교육
을 시행하고 있으나[10],HNS오염방제와 관련된 훈련 및 교육 과정이 아직 없
는 상태이다.따라서 상기 교육기관에 HNS오염방제와 관련된 훈련/교육 과정
의 개설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5)수입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검사의 강화
현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위험물 컨테이너들 중 많은 숫자가 국제위험물
운송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그 결과 국내운송 과
정에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재수출,반송 및 환
적할 경우에 많은 문제들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
다.현재 CIP검사에 의한 컨테이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외관검
사에 그치고 있는데,이는 컨테이너 개방검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따라서 개방하지 않고도 점검이 가능한 특수 장비(예,X-Ray투시
기)의 도입이 필요하며,특수 장비에 의한 1차 검사후 의심스런 컨테이너에 대
한 개방검사를 시행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4.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상위험물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대책
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먼저,2장에서 국제 해상
위험물 관리체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IMO 국제협약 및 관련코드,그리고 미국,
영국,캐나다,일본,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의 해상위험물 관리체계를 살펴
보았다.이어서 3장에서는 국내 해상위험물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
하여 국내 해상위험물 관련법규,관할관청 및 검사기관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위험물관련 법규의 통합 필요성
우리나라 위험물관련 법규는 운송분야 별로 분산되어 있고,또 동일 운송분
야라 할지라도 적용대상,물질의 종류 또는 위험의 성질 등에 따라 별개의 법
규로 분리되어 있다.그 결과 관련법규들 사이에 서로 충돌을 야기할 수 있고,
또 법규 관리의 어려움과 행정 집행에 있어서 비효율 및 일관성 부족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따라서 위험물운송과 관련하여 육상,해상 및 항공 분야를 포
괄하는 통합된 법규가 필요하며,이렇게 통합할 경우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위험물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2)위험물관리 관할관청의 업무협조 필요성
우리나라의 위험물관련 관할관청은 법규와 마찬가지로 운송분야 별로 분산
되어 있고,또 동일 운송분야라고 할지라도 적용대상,물질의 종류 또는 위험
의 성질 등에 따라 분리되어 있다.해상,항공분야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
만,육상분야의 경우 다양한 부처로 나누어져 있어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관
리가 어렵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험물관련 법규의 통합이 필요
하다.법규의 통합은 부처간 업무협조를 필요로 하고,이러한 업무협조를 통해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위험물관리가 자연스럽게 가능할 것이다.

3)위험물검사의 통합 필요성
위험물검사의 일관성과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에서 각종 위험물
관련 검사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통합할 필요가 있다.구체적인 방법으
로 하나의 전문검사기관이 위험물 적재검사,컨테이너 수납검사 및 용기/포장
검사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4)전문 위험물방제 훈련/교육의 필요성
위험물 관련 사고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제작업이
요구된다.이를 위해 관련기관의 전문적인 위험물방제 훈련/교육을 통한 전문
가의 양성이 필요하다.아울러 위험물 해양오염방제의 경우,현재 기름오염방
제 훈련/교육 과정은 개설되어 있으나,HNS오염방제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관련기관에 HNS오염방제 훈련/교육 과정의 개설이 요구된다.

5)수입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검사의 강화
현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위험물 컨테이너중 많은 숫자가 국제위험물운송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그 결과 국내운송 과정에서 사
고발생의 위험이 높고 다양한 문제들이 추가로 발생되고 있다.따라서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상위험물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추후 연구과제로서,오늘날 많은 화물운송이 해상,육
상 및 항공을 합친 복합운송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운송중인 위험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시간 위험물추적관리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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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자료출처:참고문헌 [37]

년도
HNS(a)

비HNS 총계(b) 비율(a/b)
유류 케미칼 등

1970 1101 450 979 2529 61.3%
1975 1373 487 1495 3055 60.1%
1980 1530 586 1563 3679 57.5%
1981 1364 560 1588 3512 54.7%
1982 1283 560 1550 3393 54.3%
1983 1133 579 1600 3312 51.6%
1984 1166 711 1588 3465 54.1%
1985 1067 705 1653 3425 51.7%
1986 1105 751 1674 3530 52.5%
1987 1100 768 1760 3628 51.4%
1988 1196 802 1868 3866 51.6%
1989 1249 839 1930 4018 51.9%
1990 1315 856 1955 4126 52.6%
1991 1355 841 2049 4245 51.7%
1992 1414 851 2080 4345 52.1%
1993 1465 880 2077 4422 53.0%
1994 1508 890 2175 4573 52.4%
1995 1543 901 2304 4748 51.4%
1996 1599 880 2334 4813 51.5%
1997 1625 922 2490 5037 50.5%
1998 1515 1148 3255 5918 45.0%
1999 1543 1110 3255 5908 44.9%
2000 1633 1213 3397 6243 45.6%

<자료 1>전 세계 해상운송화물 및 위험물의 연도별 변동
<단위 :백만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2003.

년도 전체화물
(a)

위험물
(b)

비율
(b/a)

포장
위험물

산적고체
위험물

산적액체위험물
유류 고압가스 화학물

1995 531,981 249,912 0.47 1,246 42,798 155,930 29,126 20,812
1996 579,923 271,468 0.47 1,619 46,165 167,295 35,149 21,243
1997 629,603 298,237 0.47 1,781 49,972 184,859 38,664 22,961
1998 587,880 316,044 0.53 1,870 52,183 207,028 32,934 22,029
1999 653,606 334,025 0.51 2,033 52,149 219,499 37,196 23,148
2000 708,817 393,553 0.55 2,128 62,048 265,374 38,954 25,049
2001 691,848 360,661 0.52 2,210 65,384 225,343 41,172 26,552
2002 726,244 343,919 0.47 2,280 65,026 209,383 42,550 24,680
2003 727,985 337,300 0.46 2,352 60,783 207,488 41,125 25,552

<자료 2>국내 해상운송화물 및 위험물의 연도별 변동
<단위 :천톤>



자료출처 :참고문헌 [33]

종류
연도 합계 적재검사 수납검사 포장증명 위험성증명

2003 건수 28,911 - 28,559 335 17
수수료 2,823,776 - 2,800,148 22,568 1,060

2002 건수 24,969 1 24,690 269 9
수수료 2,396,377 62 2,377,471 18,292 552

2001 건수 21,651 - 21,246 377 28
수수료 2,068,183 - 2,037,388 28,643 2,152

2000 건수 19,801 2 19,348 408 43
수수료 1,939,366 217 1,905,361 30,647 3,141

1999 건수 19,094 9 18,634 389 62
수수료 1,853,146 1,246 1,816,517 30,765 4,619

1998 건수 16,962 10 16,442 431 79
수수료 1,606,054 1,124 1,567,272 32,745 4,913

1997 건수 14,307 20 13,706 510 71
수수료 1,378,696 2,359 1,333,981 37,397 4,959

1996 건수 12,251 15 115,567 567 102
수수료 1,126,934 2,833 1,078,468 39,297 6,336

1995 건수 11,395 17 10,583 685 110
수수료 1,043,635 1,799 989,944 44,803 7,089

1994 건수 9,727 23 8,896 707 101
수수료 873,145 1,927 817,840 47,044 6,334

1993 건수 8,274 27 7,396 690 161
수수료 699,693 2,464 642,383 45,122 9,724

1992 건수 8,159 36 5,660 2,159 304
수수료 555,608 9,237 409,963 121,069 15,339

1991 건수 6,906 31 3,373 3,118 384
수수료 422,934 5,119 237,907 162,009 17,899

1990 건수 4,559 18 1,926 2,310 305
수수료 264,488 4,449 135,636 110,300 14,103

<자료 3>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연도별/검사종류별 위험물검사 실적
<단위 :건,천원>



자료출처:DSC7/6,18July2002,IMO

년도
총
검사
개수

결함 결함의 종류

개수 비율
명찰
및
표시

표찰 서류 포장
적재
및
고박

격리

안전
승인판
및

컨테이
너 구조

기타

2000 1,632 84051.47% 407 288 289 17 380 10 516 18

1999 8,710 245128.14% 673 365 406 90 420 45 1,152 13

1998 7,692 169522.04% 395 311 394 168 203 55 722 69

1997 449 27461.00% 100 41 71 14 145 4 10 8

1996 1,270 64150.47% 140 100 137 34 139 3 91 17

Total19,7045,90130.00% 1,715 1,105 1,297 323 1,287 117 2,491 125

비율 20% 13.06%15.33%3.81%15.21% 1.40% 29.44% 1.47%

<자료 4>IMO의 위험물 CIP검사 자료(1996～2000)



국가 검사
개수

결함 결함의 종류

개수 비율
명찰
및
표시

표찰 서류 포장
적재
및
고박

격리

안전승
인판 및
컨테이
너 구조

기타

벨기에 733 461 62.90% 369 205 226 0 210 7 432 0

캐나다 226 127 56.20% 36 19 25 10 78 1 0 11

핀란드 278 62 22.30% 0 21 3 0 52 2 1 3

노르웨이 147 64 43.54% 2 0 0 0 3 0 85 0

영국 248 126 50.81% 0 43 35 7 37 0 0 4

합계 1632 840 51.47% 407 288 289 17 380 10 516 18

<자료 4-1>각국의 위험물 CIP검사 보고자료(2000)

국가 검사
개수

결함 결함의 종류

개수 비율
명찰
및
표시

표찰 서류 포장
적재
및
고박

격리

안전승
인판 및
컨테이
너 구조

기타

캐나다 291 192 65.98% 68 31 39 19 113 1 12 12

핀란드 182 30 16.48% 0 10 0 0 21 1 0 0

노르웨이 131 50 38.17% 6 6 0 0 13 0 45 1

영국 275 117 38.90% 0 52 46 1 15 0 0 0

미국 7831 2062 26.33% 605 266 321 70 258 43 1095 0

합계 8710 2451 28.14% 673 365 406 90 420 45 1152 13

<자료 4-2>각국의 위험물 CIP검사 보고자료(1999)



국가 검사
개수

결함 결함의 종류

개수 비율
명찰
및
표시

표찰 서류 포장
적재
및
고박

격리

안전승
인판 및
컨테이
너 구조

기타

캐나다 235 146 62.13% 64 23 27 10 75 0 25 8

일본 192 82 42.71% 73 22 0 26 11 0 1 0

네덜란드 1094 188 17.18% 9 67 0 3 22 17 30 61

영국 102 55 53.92% 23 2 46 0 11 1 0 0

미국 6069 1224 20.17% 226 197 321 129 84 37 666 0

합계 7692 1695 22.04% 395 311 394 168 203 55 722 69

<자료 4-3>각국 보고서 합계(1998)

국가 검사
개수

결함 결함의 종류

개수 비율
명찰
및
표시

표찰 서류 포장
적재
및
고박

격리

안전승
인판 및
컨테이
너 구조

기타

캐나다 399 247 62% 91 31 60 14 142 1 9 8

영국 50 27 54% 9 10 11 0 3 3 1 0

합계 449 274 61% 100 41 71 14 145 4 10 8

<자료 4-4>각국 보고서 합계(1997)



국가 검사
개수

결함 결함의 종류

개수 비율
명찰
및
표시

표찰 서류 포장
적재
및
고박

격리

안전승
인판 및
컨테이
너 구조

기타

캐나다 253 190 75.10% 79 40 76 19 103 1 62 0

일본 74 33 44.59% 18 25 0 7 9 0 1 0

스웨덴 885 383 43.28% 29 21 31 8 17 2 22 17

영국 58 35 60.34% 14 14 30 0 10 0 6 0

합계 1270 641 50.47% 140 100 137 34 139 3 91 17

<자료 4-5>각국 보고서 합계(1996)



감사의 글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은 세월을 잊은 채 서성거리고 있는데,
영문도 모르고 이끌려온 아이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이 무엇인지,어
른들의 말씀을 듣기라도 해얄텐데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긴 세월 동안 무엇
을 찾았으며 무엇을 했단 말인가.달빛 아래 반짝이는 포말은 꿈을 가진 자의
퍼레이드요,포효하는 파도는 성취한 자의 일성이리니,풀리지 않는 가슴의 한
곳을 먼 창공에 매달고 조금씩 조금씩 여미어 보자.따뜻한 격려에 용기를 얻
어서 ......

정연철 지도교수님,모자라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데 대해 어떻게 표
현할 길이 없습니다.저의 일생에 크나큰 꿈과 세상의 밝은 빛을 보여주셨습
니다.유난히 추운 을유년 겨울,매서운 바닷바람은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지
만 교수님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끝이 보이게 되었습니다.세월은
빠르게 있는 그대로를 보며 스쳐가지만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을 아
니 해야 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가 봅니다.바쁜 연구 가운데 제가 보지 못하
는 면을 일깨워 주시고 조언해 주시며 부드러운 미소로 격려해 주시면서 날카
로운 지적을 빼놓지 않으신 김세원 교수님,공길영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올
립니다.너무나 바쁘신 줄 알면서도 무조건 도움을 요청한 저에게 거절하지
않고 도와주신 장은규 교수님,배석한 선배님 그리고 논문 발표장에서 촬영까
지 해준 구엔풍흥에게 감사드립니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부산지부 지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많은 협조에
감사드리며,마지막으로 부모님 은혜에 감사드리고,사랑하는 아내 말봉과 서
영이 임택이에게 모든 기쁨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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